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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10시 明분

開 # ^ 8 ( 第 13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 패식

(사회 :의사담당 김왕년》

U 0시 5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김왕년 (10시 52분 패식》

지금부터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률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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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0시 52분

議 事 ( 제 m 회 임시회 재1차 본회의》

1. 재m 회충■북도교육위원희《임시회》회기결정의견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학교설립개획안

4. 예이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재3회변경계획안

5.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7. 예산•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

2. 재13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학교설립개획안(교육감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개획재3회변경개획안(교육감 재출》

6. 삐  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개세입 • 세출재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8.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l 〇A| 52g  7112 |)

⑩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저U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집행청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울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재m 회-재i 차 본회의]

교육국장께서는 정년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시고, 시설과장님은 교육부 회의의 참 

석관계로 오들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i . 경과보고 

⑩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⑩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8월 2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 

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1 - 8호로 제 131 회 충정 북도교육위 

왼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동일자 

로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복도학원의설립•운 

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학교설 립 계획

안， 2001 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3회 변경 계

획 안, 2001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 

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7월 23일자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규칙 제13호로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시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률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토 돌아감》

⑩ 의장 손만재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

(10 시 55분)

⑩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충청북도 

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 

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31회 충청 

북도교육위왼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 

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 

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희와 예 산 • 결 

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현장방 

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 

질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 

의 •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 

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M m 회-제i 차 본회의]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하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 충■북도학원의설립 •운영매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10AJ 56분》

_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복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 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⑩ 평생교육채육과장 김태봉 

평 생교육체육과장 김 태봉입 니 다.

본 제안설명은 교육국장이 하여야 합니다 

만 이주원 교육국장이 8월말토 정년되임을 

하는 관계로 부독이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 

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틀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헌법재판소 

에서 2000년 4월 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현이라고 결정됨에 따 

라, 개인과외교습울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 

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룹에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토 제명 및 개인 

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 

며, 둘째, 도로교통법이 20이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돌어 

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관련규정이 도로 

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둥 이러한 사항을 수 

용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 

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래 

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 및과의교습 

에관한조례토 변경하고,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 원 의 설 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토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미신고자의 

교습중지 명령방법 둥을 신설하였고, 셋째，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 중 입시 • 검정란올 

입 시 • 검 정 • 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동분 

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서 초등학교 

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충학습과 

정을 신설하여 시설규모를 강의실 60rf 이 

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실험 • 실습 • 실기 등율 요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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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하고, 실험 • 실습 • 실기 등율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왼 중 자동차운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⑯ 의장 손만재

평 생교육체육괴•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 관리국 소관 의안을 상정하기 전 

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 

니다.

2001 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회 변 경 계 획 

안읊 집행청 요청에 의하여 교체 배부해 드 

렸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 

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이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 

경계획안은 교체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의안제출 시 

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 

시기 바랍니다.

4 . 학교설립계픽안

5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재3회변경 

개획안

6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 폭별회개세입 

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시 〇〇분)

⑩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저13항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저市항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제2회추 

가경정예산안을 일팔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 장길 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점없는 

성왼괴* 격려롤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 

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관 

리국 소관의 학교설립계획안 둥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 다.

설립목적은, 현재 학급당 40명 내외로 편 

성되었던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 

부터, 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35명 이하 

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과대학교 분리를 

통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과 교 

육여건을 개선하며, 택지개발지역 유입학생 

의 적시 수용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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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용농력을 확충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청주시 분평동 1362번지에 

36학급 규모의 가청 분평중학교률, 가경동 

219번지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죽림중학교 

를 ， 가경4지구 택지 개발지 역 B- l , B-2불먹 

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가경고등학교를, 용 

암2지구 택지개발지역 2-2블럭에 30학급 규 

모의 가청 용암고등학교暑 설립할 계획이 

며, 충주시 칠금동 期2번지에 27학급 규모 

의 가청 호암중학교롤, 제천시 장락동

期3-5번지 외 4필지 내에 24학급 규모의 제 

천북중학교를 설립하는 둥 모두 6개 학교률 

남녀공학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6개의 신설 소요예산은, 총 696억 8,699 

만 5,000원이 필요한데 이중 가청 분평중학 

교부지매입비 50와는 이미 예산에 편성하였 

기에 20이년도 제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를 제외한 설계비 전액과, 가청 죽림중학교 

와 가칭 호암중학교의 부지매입비등 계약금 

상당액의 1於와 설계비 전액, 사유지를 매 

입하여야 하는 제천■북중학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전액 등 총 21억 9,346만원울 계상 

하고, 잔여 소요액은 2002년 당초예산에 반 

영코자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 총 

256억 6,797만원은 금회 추경에 전액 계상 

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륙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가 충북 도로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ᅳ 참 조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 

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 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I  

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주고등학교 외 3개 

교에 교실 2,970irf, 계단실 630irf, 화장실 

300nf블 각각 중축하고, 서원중 외 1개교에 

다목적강당 2,040r f를 중축코자 합니다.

또한,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자 단양 어상천초금당분교 

와 단양초노동분교틀 처분코자 합니다.

► 참 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픽제3회 

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 리 겠습니 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 

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 

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등학교 

는 2002학년도부터 , 초 • 중학교는 2003학년 

도부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률 0ECD 국가 수



[재m 회-재i 차 본회의]

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고등학교의 학급중설과 중 • 고등학교 

의 신설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설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 

대에 앞서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율 펼칠 수 

있도목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45 

억 6,667만원에서 411억 期7만원이 증액된 

9,256억 7,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 

입인 특별교부금과 국:2보조금으로 69억 

7,803만원,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13억 

6,709만원, 지방교육채 327억 6,900만원을 

중액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인 자영능과생 급 

식비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교육활동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둥에 13 

억 1,483만원, 중학교 신설 및 급식소 신축 

에 33억 5,997만원, 고등학교 학급중설 및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시설 둥에 386억 8,035만원, 교육청과* 교육 

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1억 534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3억 

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응을 간략히 말 

씀드리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 

축하고자 가칭 가경고등학교 및 용암고둥학 

교 2개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비 둥에 256억 6,797만원, 청주지역에

가청 분평중학교와 즉림중학교，충주지역에 

호암중학교, 제천지역에 제천북중학교, 총 

4개 중학교률 신설하고자 부지매입비 및 설 

계비에 21억 9,3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 

학년도까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률 35명 

으토 감축하고자 89개 교실울 중축하는데 

기억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양업고등학교 기숙 

사 신축 및 특별교실 중촉비와 충원고둥학 

교 기숙사 신축비로 11억 2,1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실시를 위한 대소초등 

학교 및 서원중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비 

16억 8,900만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원학 

원 내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실개축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확충 및 멀티미디어 확충 둥 실 

업계고등학교 활성화롤 위한 실업계교육지 

원비로 18억 1,443만원, 중학교 급식 확대 

률 위하여 음성여자중학교 급식소 신축비로 

1억 9,136만원,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둥 교육활동비로 2억 476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연수 및 교육관련 정 

보화 연수비에 1억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降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저1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끝에 실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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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저1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 2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 

명자료(별책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 

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식정보 

화 사회가 요구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 

읊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토 개선하고자 하는 특단의 정부시 

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공유재산관 

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서 이기착오로 인하여 일부 재산의 추정가 

격이 잘못된 안을 제출하였다가 대체안을 

다시 제출하계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 시 10분 》

⑩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저作항 예 산 • 결산소

위원회구성의건올 일팔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 

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은 각각 의장울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 

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에산 . 결산소위원 

희구성의건도 역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읊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심 

사소위원회로,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 산 • 결산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 

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 

하 부의장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놀 본회의 산회 후에는 소위원회 활동 

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_ l i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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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 제13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습니다.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U 시 12분 산회》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〇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동교육과장 김남훈,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2)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3)

-  20이년도공유재산관리 계픽 제3회 변경계획안( 별첨 4)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 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5)

졌 별 책 부 록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 2)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시 L2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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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3 한조래중개정조례안

2 . 학교설립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 겨획재3회 변경계획안

4. 삐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떻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 학교설립개획안(교육감 재출)

3. 20이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펙안(교육감 제출)

4. 삐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確2회추가경정매산안(교육감 제출》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U 〇A| O im  7«2 |)

⑩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 

행청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 

다.

교육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 단상 앞으로 나옴}

⑯ 교육감 김영세

금번 9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본 

청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조봉래 교육국장은 공주사범대학 국 

문과를 졸업하고 ’ 67년에 충주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교육계 투신한 이래, 진천고등학교 

교장, 청주금천고등학교 교장을 거쳐서 금 

번 9질 1일자 교육국장으로 전직 발령되었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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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교육감, 교육국장에게 “ 인사하세요.” 

하고 말함》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장학관에 대 

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고률 플업하고 

우리 충북교육계에 오래 활동하다가 보은교 

육청 교육과장, 음성고등학교 교장, 음성교 

육청 교육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중등교육과 

장으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교육감 • 간부직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0A| 03M )

⑩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학원의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조일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 

음 》

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교육위 

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말씀 율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8월 22일 교육감으로부러 제출되었고,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률 

보고 율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중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중 과의교습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 

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위현이라는 현법재판소의 2000년 4질 27 

일 판결에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 

로 도입하고,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의교습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인과외교 

습과 관련된 사항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또 

한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 

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내 

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 

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현장 확인 심 

의하시는 과정에서 집행청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대민 내지는 사학학원 연수에 관 

한 업무를 원활히 학원 관계관과 협조를 해 

서 그간에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 사학담당 

의 담당 직원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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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이러한 훌통한 성과률 올리는 공 

무원에 대해서는 집행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면 더육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교육환경 

개선, 특히 사학도 이제는 공교육 못지 않 

게 중요하므로 발전을 기해 주시기률 바랍 

니다.

들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 

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 

감 》

ᅳ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⑩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충청북도학원의 

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 

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

영 에관한조례중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 

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래중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울 선포합니다.

2 . 학교설립계획안

3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재3회변경 

계획안

(10 시 10분)

⑩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설립계획안， 

의 사일 정 저13항 20이 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회변경계획안을 일팔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황을 살펴보 

신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2항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r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12항 학 

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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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 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_ 록별회계세 

입 •세 출 재2회추가경정예산안

( l 〇A| U g )

⑩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이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제2회 추가경 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⑩ 예 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예산• 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 원회 에 서 20이 년도충청 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 정 예산안 

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율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8월 2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 

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화부되어 두 번에 걸 

쳐 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에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1차 본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아주 간략히 말씀울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 

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둥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주요내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845억 6,666만 7,000원보다 411 억 期6만 

7, ◎00원이 중액된 9,256억 7,563만 4,000원 

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4. 抄가 중가 

되었다고 블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억 7,802만 

8,000원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 13억 6,708만 8,000원, 그리고 지방교 

육채 327억 6,900만원을 중액하고, 지방자 

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보 

다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33억 5,514만 

7,000원이고, 교육행정에 1억 534만원을 중 

액하고, 예비비로 23억 5,152만원이 결과적 

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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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은 본 추경예산안율 심사한 종합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이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 

과 지방교육채 둥의 재원으로 OECD 수준에 

접근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학급당 학생수 감측을 하기 위해서 부족교 

실 중축과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및 부지매 

입비 지원 둥을 중점적으로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했다고 판단되어 집니 

다.

다만, 기채를 함에 있어서 자금상황과 사 

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차입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여 동시에 차입함에 따른 재 

정부담을 다소나마 덜도록 하여야 할 것이 

며, 차입이자 또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여러 금융기관의 대여이율과 조 

건읊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2002학년도 3월 신학기 수업에 지 

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읊 기하여 주 

실 것울 바라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학교수업 방해 

의 최소화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둥 건축공사 감독의 철저는 

물론이고 부족교사 충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12회추가 

경정에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

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 

조해 주신 질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 

아감》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서(별첨 T)

(끝에 실음》

⑩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 

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큰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 

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  17 -



W m 회-제2차 본회의]

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희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 

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 후에는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있겠습 

i나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제131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 

다.

(1◎시 20분 폐회)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〇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운, 

중등교육과장 반창 남,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이 

，20이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 7)

18 -



■32회 충청북도원회 mm  감사̂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1 10.

위 원 장  조 일 환





(별첨 u

議  事  0  程  (案)

第 131M 忠淸北道敎舍委員會(臨時會 ) 2W1. 8. 29. -  9. 1.( 4 R 間》

R »유 附' 議 案 件 備 考

8月 29R (水》 

_ ) 》 □  開 會 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3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8. 29. -  9. 1.( 4 일간》

a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제안설명)
3. 학교설립계획2K제안설명)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 안(제안설명}
5. ■년도氣혁•도교육바특별_ WI입 •세화추기被例산인(제안설명》
6. 조례 심사소위원 희구성의건
7. 예산 • 결산소위원희구성의건

□  小委 員 會  活勤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  敎育委員 協議會

8 月 粉

8月 31R
□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희

□  議案關聯 現場誌問

本會議 休會

9月 1R (止》 

(■ 的 [ 第2次 本會議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之 학교설립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 안
4. 2D어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閉 會

개원 3 주년기념식 
(1 1 3 )

21





(■청 2)

의 안 번 호 제/今/-7 호

의 결

년 월 임X-L 급

2001. 9. 1.

( 제 /多 /회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2001. 8 . X/.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 I관한조_ 중개정조_ 안

제출년월일 : ■ 1 . # . 스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O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 

고제로 도 입 하 여 「학 원 의 설 립 • 운영에관한법률 j  이 「학 원 의 설 립 • 운영및과의교 

습에관한법률 j  로 제명 (題名)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 • 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〇  도토교통법이 ■ 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〇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에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j  로 변경함 (안 조례 제명》.

〇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함 (안제1조》,

O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중지명령 방법 등을 신설 (안  제9조의2),

〇  학원의 시설규모의 분야중 입 시 • 검정란을 입 시 • 검 정 • 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점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며, 동 교습과 

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於 이 상 으  

로 함 (안 별표 1》.

〇 실험 • 실습 • 실기등올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기준 중 자동차 운전 

부분을 삭제함 (안 별표 2》.

O  실험 • 실습 또는 실기률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운전 부분올 삭 제함 (안 별표 3》.

의안
번호

m  -  /

□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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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근거

O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1.4.7.법률제6463호 :였)01.7. 8. 시행》 

O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저U7296호》

〇 도로교통법(2001. 1, 務. 법률제於92호 : 2001. 6. 30. 시행》

□  조 례 안  : 붙임

□  참 고 사 항

〇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〇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〇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〇 입법예고 결과，특기할 사항 없음

25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에 관한조례” 를 “중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을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 

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중 입시 • 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1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입시 • 검정 
및 보충학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210 nf 이상，

기타지역 150 m! 이상

입시단과
강의실 연면적 : 시지역 90 rtf 이상，

기타지역 60 m: 이상

보중학습 강의실 연면적 60 m! 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연면적 90 nf 이상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중 “2. 자동차(2-4,자동차운전)” 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직업기술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 교습과정의 2. 자동차중 “자동차운전”부분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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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1조 (시 행 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조 치 ) (D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 가 • 등록된 학원 또는 신 

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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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행 안

충 청 북 도 학 워 의 설 립 •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 적 》 이 조례는 학원의설립 • 운영 

에관한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충 청 북 도 학 워 의 설 립 • 운영및과의교슈에관

한조례

제 1조 (목적) • • • • • • • • 학워의설립 • 우영및과의

~귀I? 데! .목동1히"향! 중국" * * * * * * * * * * * *  * * * * * * , # **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 으 로  한다.

〈신설〉 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
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신설: 1

제1조(시행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 듀록뒤 학워 또는 스1

31된 교습소는 公]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
는 스1고뒤 것으로 본다.

像이 조례 시행진에 전수뒤 섬린 및 변경
스1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진의 규정에 의한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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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별표

학 원 의  시 설 규 모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직업
기술

(생 략》
•국제 

설 '무 (생 략)

인문 • 
사회 (생 략)

경영
실무

(생 략)

예능 (생 략)
입시- 보통

교과
중학교 및 고등 입시

종합
강회실 연면적
： 시지역210m’ 

이상,
기타지역

150 rtf 이상

걸정 학교의 교육과
것에 속하는 교
과로서 예 • 채
U U ■ 코
등학교의 저문
교과 제외 입시

단과
강空실 연면적
： 시지역 90nf 

이상，
기타지역 60 nf 
이상

<신설> 〈신설〉

검정
고시

강척철 연면적
90rif 이상

독서실 (생 략)

[비고]

개 정 안

[별 표  1]

학 원 의  시 설 규 모

[비고]

분 야 계열 교습과 정 시설규모

직업
기술 (현 행 과 같 음)

국제
실무

(현 행 과 같 음)

인문*
사회 (현 행 과 같 음》

경영
실무 (현 행 과 같 음》

예능 (현 행 과 같 음》
M i l

보충학습

보통
교과

입시 종합 강의설 연면적
: 시지역210rrf 

이상,
기 타지 역
150 m’이상

현 시단과 강희실 연면적
: 시지역 90nf 

이상,
기타지역 期nf 
이상

보# 학슈 하 실 」1立生
60tif 이상

경정고시 강의끝 연면적
90nf 이상

독서실 (현 행 과 같 음》

(현 행 과 같 음)

29



현 행

[별표 2]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 설 • 설비 및 교구기준

교습과 정 시 설 • 설비 및 교구

1 .- 2 - 3 , (생 략)

2. 자 동 차

( 2 - 4 ,  ^

가. 시 설
(1) 강의실 66m1 이상

5 히운전} (2) 정비장 效rtf 이상
(3) 주차시설 이상
(4) 기능교육장은 6.fi(X)nf 이상으

로 하되.제1종 대형면허바의 기능교슈
옴 병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n f公1

상. 제2 # 소형면허 및 워동기장치자진
거면 허 의 기 능교습음 병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m' 이상의 부지름 추가 확

보하여야 한다. (2층으로 기능교육장을
섬치하는 때에는 상하연겸 차도의 넓
이가 7m  이 이상이어야함)

나. 설비 및 교구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5)에서 규정한 기능교습 코스
각 1조 이상

(2) 기능교육장 임시수용인워 1

인에 】대 기준으로 기능교육장 면적
30( W 당 차량 1대 이내 (단. 차량은
생산공장에서 줄고된지 3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뒤 차량
이어야 함》
다. 기타 핑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이 하 생 략)

[별표 2〕

실 험 • 실 습 • 실 기 등 을  요하는 학원의 

시 설 • 설비 및 교구기준

개 정 안

교습과정 시 설 • 설비 및 교구

1 . -2 -3 . (현 행 과 같 음)

〈삭제 > 〈삭제 >

< 삭제：)

(현 행 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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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실험 • 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실험 • 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인원

교습과정 일시수용 비 고 교습과정 일 시 수용 비 고

능력인원 능력인원

1. 기 계 (생 략) 1. 기 계 (현 행 과 같 음》

2. 자동차 2. 자동차

• 자동차 40 실습실60 r r f 기준 * 자동차 40 실습실 60r r f 기준

정비 정비

•중기운전 30 실습실990m1 기준 • 중기운전 30 실습실990n f 기준

* 중기 정 비 30 실습실45 n f 기준 30 실습실 45rr f 기준
• _자" '동* 기능교 가. 저'11종 보통 밀 으 연 11 〈삭제 > 〈산제 >

운 전 육장면 저12종 보통반 :

적및기 당해 기능교육장
느 cry 부지면적 300m’ 당

규모에 1 인 이내

따라산 나. 대형 및 특수반 :

당해 기능코스 1조

당 2인이내

다. 제2# 소형 및

워동기 장치

자전

거 반: 당해 기능

교육장 부지면적

50n f 당 1이

(이 하 생 략) (현 행 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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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 • 운영및 과 외 교 습 에 관 한 법 률  및 동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0)01.4.7 법률 제6463호)

연번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1
0  법률의 명칭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로 개정함(법률명).

2
〇 자동차운전관련학원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2001.6.30 시행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 11). 1
1i

3

〇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등을 신고하도 
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조항 신설 
(제 14조의 2).

0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조항 신설 (제4조제2항》.
〇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근거조항 신설(제16조제3항).
〇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 
고，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개 
인과의교습자가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를 하니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 
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9조제2항，제22조제2항 • 제3항 및 제然조제1항제3호).

〇 현직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2조제2항乂

j

j

4
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외교습 금지조항올 삭제하는둥 실효된 

조문올 정리함(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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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연번 주 요 개 정  내 용 비 고

1
O  교습소에서 보통교과의 교습인 국어,영어,수학둥 1과목만 신고가능(제3 

조제2항 삭제》.

2
〇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범위에 초 

둥학생 보통교과 교습학원 포함(제4조》.

3

O  [별표 1〕학원의 교습과정 개 정 《제7조의2제1항》.
-  학원의 고유기능이 정규학교의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분야란중 “ 입시 • 검정” 을 “ 입시 • 검정 • 보충학습” 으로 변경하고,
-  교습과정에서 초등학생의 보통교과 교습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4
〇 학원의 단위시설중 강의실，열람실，실험 • 실습실에 대한 칸막이 최소규정 

인 15nf(음악 3rrf)를 삭제하여 강의실 규제완화(제9조).

5 0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내용 및 변경신고 내용 신설(제16조의2乂

6 0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및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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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및 과 외 교 습 에 관 한 법 률 (법 률  제6463호 ‘01.4.7》

第1條 (目的) 이 法은 學院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學院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휴에 이바지함과 아율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음 규정 

함음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學院” 이라 함은 私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學習者에게 3 0 0 이상의 敎習課 
程(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敎習 B 數가 3 0 0 이상이 되 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따라 知識 • 技術(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藝能을 敎習하거나, 3 0 0 이상 學習場 
所로 제공되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敎育法 기타 法令에 의한 學校 
나. _ 書館 및 博物館
다. 事業場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硏修를 위한 施設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L  < 삭제〉
바. 勤勞者職業，鍊促進法에 의한 載業能方開發訓鍊施設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사. 도로교통범에 의한 자동차우전학워 (2001 丄 26. 도로교통법개정법률 제6392호， 

2001.6,30부터 시행)
2. ”敎習所"라 함은 괜4호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하는 施設로서 學院이 아닌 施設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슈자” 라 함은 학워 또는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름 받고 과외교습

옴 하는 자를 말한다.
4. “課外敎習” 이라 함은 初等學校 • 中學校 • 高等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의 學生이나 

學校入學 또는 學方認定에 관한 檢定올 위한 受驗準備生에 게 知識 • 技術 • 藝能올 敎 
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第1號 各■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서 그 設置S 的에 따라 행하는 敎習行爲 
나. 동일 戶籍내의 親族이 하는 敎習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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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活勤에 속하는 敎習行爲 
5, “ 學習者” 라 함은 學院 또는 敎習所에서 學習올 받거나 없)0 이상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올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올 받는 자#  말한다.

第4條 (학원설립 • 운영자 둥의 책무KD學院을 設立 • 운영하는 者(이하 “學院設立 • 運營 
者” 라 한다)는 _律 과  創意로 學院을 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 • 負擔輕滅 및 
敎育機會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擔當者로서의 資務를 다하여야 한 
다.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옵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슈옵 담당하
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第8條 (施設基準》①學院에는 敎習課程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敎習 및 學習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이률 유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른 敎習過程別 • 地域別 施設規模 및 設備基準을 特別 
市 • 廣域市 및 道(이하 “市 • 道” 라 한다》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 • 道의 
條例는 施設規模의 下限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재14조의2 (기B언과의교습자의 신고등》(I)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함 교육감에 게 교습자의 인 적사항 • 교습과목 및 교슈료 듀
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동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름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워
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이 학생(휴학생음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種)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유이적자워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중올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옴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沒)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스1고필중음 잃어버리거나 그 스1
고필중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
를 신청함 수 있다.
@개이과외교슈자가 과외교습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심옴 교육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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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指導 • 監督둥》(!)교육감은 학워의 건전한 발전과 교슈소 및 개인과외교#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음 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 • 運營者 및 敎習者에 대하여 施設 • 
設備, 受講料둥, 敎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 
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 設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施設 • 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올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핑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둥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름 취할 수 있다.

段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 檢査를 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9條 (學院둥에 대한 指置》①敎育監은 第6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  告를 하지 아니하고 學院 또는 敎習所룰 設立 • 운영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登錄 株消 또는 敎習所 廢止의 처분을 받거나 敎習의 정지처분을 받은 學院 設 
立 • 運營者 또는 敎習者가 계속하여 敎習하거나 學習場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를 閉鎖하거나 敎習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各號의 指置를 할 수 
있다.
1.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의 看板 기타 標識物을 제거하거나 學習者의 出入을 제한하기 

위한 施設物의 設置
2.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가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施設이거나 第17條의 規定 

에 의한 行政處分을 받은 施設임을 알리는 提示文의 附着
©교육감은 제器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음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고 #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運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置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逆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置룰 행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22條 (部則》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삭 제〉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올 하지 아니하고 學院올 設立 • 운영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올 한 者

②  다 음  각 호 와  1에 해 당 하 는  자 는  1년 이 하 의  금 고  또 는  300만 원  아 하 의  벌 금 에  처 한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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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름에 의하여 섬린되 학교 민
이에 주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워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옵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범금험음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고
#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음 한 자 

運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敎習所를 設立 • 운영한 者
2. 第1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看板 기타 標識物의 제거 또는 設置物의 設置률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渴示文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 

든 者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ᅵ고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음 한 자

第2 3 條 (遇急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急料에 處한다.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2項에 의 한 講師의 年齡 • 學歷 • 專攻科 i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게 

시하지 아 니 한  者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스ᅵ고하고 과의교습음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핌증음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a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 條第3項의 規定 

에 의반하여 受講料 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a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률 한 者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 • 檢査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者 
a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念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이 賦課 • 徵收한 
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急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 0 0 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息料處分올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 
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德法院에 그 사실올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結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急科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念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我滯納處分의 에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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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임)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낮부터 시행한다.
(2) (개이과의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개이과외교슈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음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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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없)01.7.7 대통령령 제 호 》

저U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 <삭 제>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둥)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체능계 및 실업 

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속셈• 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둥) ①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 
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 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둥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①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 .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 
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실습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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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 제>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 

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 난방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 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 
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설비，피난설비둥 방화 및 소 
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제)
9. (삭제)
②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 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고자의 학력 • 전공• 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 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올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

인과의 교舍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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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 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교습소의 폐쇄둥올 위한 조치 및 과의교습의 중지 

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② ‘ 삭제>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 
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 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

f별표11 학워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 관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직업 •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화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항공,
토목，건축, 의복 •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농림, 해양，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이 • 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사진
정보처리기술 통신기기，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
관광 출판, 영상 • 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화 ，의 국서 어학, 통역，번역

인문 • 사회 인문. 사회 행정, 경영, 희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
실무

경영
관리

금융, 보험，유통，부동산
시，，무 
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워ᄃ31로세今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화술, 모델, 만화, 연
극, 바둑，꽃꽂이, 꽃기예

잎스L i J ■짚 
• 보충학슈

보통
교과

초동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욕과것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 • 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 서 실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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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교 통 법  (2001 .1 .26. 법 률  제 6392호  2001 .6.30 시 행 )

제70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w이라 한다》을 설립 • 운 
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둥을 갖주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일 2001 • 6 * 30]

제70조의3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 
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주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 6 * 30]

제70조의4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 • 기능교육 
장 .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시행일 2001 *6 - 30]

제70조의5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 치 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기조의15제1항제1호 • 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학원울 설립 •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올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 행 일 2001 • 6 • 30]

제70조의6 (휴 • 폐원 신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올 설립 • 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을 폐원하거나 1월 이상의 기간동안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 또는 폐원일부터 7

-  42  -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 

다.[시행일 2W1 *6 *3 0 ]

제70조의7 (교육과정 둥》학원의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1*6*30 ]

제70조의8 (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둥의 운전에 필요한 도 
로교통에 관한 법령 • 지식 및 기능교육올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 학원 또는 자 
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기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률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강사의 성명 • 연령 •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 6 * 303

제70조의9 (수강료 등)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교육 
생으로부터 수강료, 제기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둥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 

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 * 6 • 30]]

제70조의10 (수강료등의 반환 둥》 ①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등 
록취소 • 이전 • 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 
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 
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둥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둥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둥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편입한 경 

우에 종전의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시행일 2001*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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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1 (지도• 감독 둥》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올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올 설 
립• 운영하는 자 또는 제기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에 대하여 시설• 설 
비, 교육 둥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 설비,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 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출입 • 검사를 하는 관계공 
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률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룰 내보여 

야 한다.[시행일 2001 *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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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3》

의안번호 제 너 l -ZS：

의 결 
년 월일

2001. 9. 1. 
巧 ，多/회}

학 교 설 립  계  획  ( 안 》

제 출 자 충청 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8.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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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계획 (안》

I I  사 卜 표 제출년월일 : 2001. 8. X /.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I . 중  학  교

□  설립목적

O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O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

□  설립계획

0  신설학교 현황

ᄌ며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월일)
분 평 중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2 36 2003. 3. 1.

죽림 중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19 36 n

충주 호 암 중 충주시 칠금동 822 27 幻

제천 제천북중 제천시 장락동 寒 私 % ,  6粉44, 687, 
688-13, 산 504 24 n

〇 학생 수용계획

학 교 명  
(가 칭》

수 용 계 획 소 요  교 실  수
비 고# 년1f  호 .，공〒*，■*， 聲급事 교과실 관리실 기 타 계

분 평 중 12 36 59 7 5 245 91

죽림 중 12 36 59 7 5 245 91

호 암 중 9 27 47 7 5 245 79

제천북중 8 24 425 7 5 23.3 733

계 41 123 ■ 5 30 96.8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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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요 예 산  단 위  : 천 원

학교 1 4 학 교  명
부' 지 건물면적 신설句 

때정액 계
급별 (가 칭} 면적 M 금빼 M

중 청주 분 평 令 12,2016 4427,715 s m 8,1期, 샀5 떼  6,640

n 죽림  총 10,580.0 5,076；投4 8339 8465415 ■ 1 ^

충주 호 암 중 11,618.0 3m ,986 8,1145 7,453,473 10497459

제천 제천북중 10,965.0 530,0的 7461 7,133329 7广66次529

계 4개교 4 _ 石 13̂ 077,■ 32,^35 30,94X0後 44019,027

□  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 교 부 금  및  자 채 재 원 으 로  충 당

O 설계용역비 : 2001. 제2회 추 경 에  반영 

O 부지 매 입 비  일 부  : »

〇 부지 매 입 비  잔 여 분  및 시설비 : _  본 예 산 에  반영

n . 고  둥  학  교

□  설 립 목 적

〇 학 급 당  학 생 수  었명 감축 추 진 을  통 한  교 육 여 건  개선 

O 교 육 수 요 자 의  요구에 부 응 한  일 반 계 고 등 학 교  수용 눙 력  확충 

〇 과 대 학 교  분 리 를  통 한  제7차  교 육 과 정 의  원 활 한  시행

□  설 립 계 획

〇 신 설 학 교  현황

지 역
학 교 명  
付 : 칭》 위 치 규 모

개교예정 
{년 월 일 )

청-주
. 가 경 고 청주시 흥 덕 구  가 경 (4》택 지 개 발 지 구 내  

B-l / B*2브럭 30 2003, 3. 1

용 암  고 청주시 상 당 구  용 암 (2)택 지 개 발 지 구 내  
2 4 브 럭 (예 정 번 지  용 탕 동  _ 3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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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학생 수용계획

학 교 명  
(가  칭)

,

수 ，용  계 획 :  소 요  교  실 수  ,

비 고학 想 당  
_ 급 수

완  성 
하 급 추 교 과 실 관 리 실 기 타 계

가  경 고 10 30 64 8.5 27.5 100

용 암  고 10 30 於 8.5 27.5 100

계 20 60 m 17 55 2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지 력 
^ 육  청

학 교 명 부 자 건 물 면 적 시 철 비
계급 별 《가  칭》 면 적  ( 的 금 액 M 예 정 액

고 청 주 가 경 고 11,6140 5̂ 74,720 8,509 7,4623)9 1 3 ,0 3 7 ^ 2 9

청주 용 암  고 11名140 5,168,230 8^09 7,4公之509 12 ,630 ,739

계 2개 교 23^28.0 10,742최 ) 17,018 14,925,018 25 ,6 6 7 ,9 6 8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자채재원《지방채》으로 우선 충당

〇 설계용역비 , 부 지 매 입 비 , 시설비 : 전액 ■  저作회 추 경에 반영

ffl. 참고사항: 붙임

0  연도별 투자계획 

〇 신 설 학 교  위 치도 

〇 근거법령 발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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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계획

_  중 학 교
단 위  : 천 원

於、-■») 다버-드出̂ 쑈 f _

■ 樣 향ᄌ;*입*U \
호였 4*今며̂生
， 때 투 잔 ，；

. 사 S세나벼#色七多: 며 • 프

-* '，느，，*서̂ 第丄'
1  ：：̂

? 4*별” ■，= \：Trv，， TB 卜* 心； !•

r -.
;비 고-

야 3 " 이

분 평 중 1之的6石40 x m m 23^214 10,161340 12,616̂ 640

죽 림  중 13,241399 m m 1^5H (B7 133139

굵 〇V 3̂ml j々) 10,497,459 507,320 9,990,139 10,497,459

제 천 북 중 m j5^ 6,_,9於 7,663,529

계 ■ 1  期27 2화1,086 之193,461 39^04,480 44,019,027

_■ ft wl »，._
단 위  : 천 원

학 H  명
多K 칭후4

-., 익 \； > 그 *•' ■.

ᄍ 액 I
: 、니  : ? ■ 육 투자계획…’ , ， '

«1 고
2001 '2002ᅳ■'• ... V .. ' ... •

2003、 A

가 경 고 13,037;公9 13,0次 229 13,037^29

용 암  고 1^630,739 1之效0,739 12고30,739

계 25쳬 968 25,66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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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둥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 경영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둥)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 • 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롤 설립하고자 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 설비 둥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2조《시설 • 설비기준)

유 치 원 • 초등학교•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공 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 술 학 교 • 고둥기술학교 

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 

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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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4》

의안번호 제 네 - i  호

의 결

년 월 일

2ᄋ이. 9. 1.

(제 / ? /  회)

20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 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혔)(WL 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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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출년월일 : 었)01. 8. 성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 제 ^4 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청북도교육비특 

별 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 제했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골 자

【공유재산의 취득】

〇 교실 증축 청주고 810mJ 충북고 630m*

청주여고 720m* 중앙여고 射 Onf

계 : 2,9穴)itf

〇 계단실 증축 청주고 1 期  rrf 충북고 135m*

청주여고 135 m1 중앙여고 180m1

계 : 於Onf

〇 화장실 중축 청주고 1 期  nf 충북고 60ml

중앙여고 60nf 계 : 別Onf

〇 다목적강당 중축 서원중 1,예 rf 대今羊 966ms

계 : 2M )rrf

I I
/多/ 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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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처분】

0  폐교재산 매각

• 어상천초 금 당 분 교 

-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 9 《학교용지》

- 위 지상건물 11동 888.31 mf

- 위 공작물 23 종

- 위 입목죽 25 본

* 단양초  노 동 분 교

-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敍 (학교용지) 5,653m*

- 위 지상건물 8동 1,008.83m1

- 위 공작물 我종

- 위 입목죽 24 본

□  제안근거

O 지방재정법 제刀7조 및 동법시행령 제M조

〇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 례 제 M조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희 변경계획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설 명 자 료 :  별책

—  59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총 괄 표 (7-1)

【기 관 명  :  충 청 북 도 교 육 청 1  ( 단 ‘위  :  m'/m ,  천 원  )

y.-y.-yy.-三
■ 務 緣 務
•»:*:향 公 현 선 公 :，
然푯我:졌찾$全%

f
效分$:技■名 ^多 玄  
谷安沒$ 必技 冬 ■향

'

奪 _

났♦ . . {

1

토 지

:: 후 !： 향^::::::

Ilillp H
. . .  . .  .■ ■.：/ .

*  ： _r
■ **수 ^  ' ■

■jf!

금 .  ■ 액

技：;法 향 安 ^寒 !향 .
하 . : . • 반

했

■ . ■ ■ ■ 니 ■ . ■ 여 ，' ; 於
기

■ :  難 次 ■ ■ 轉 錢  ■  -
'경 "1' '  ^ 3 ^  ■.

쓰 ‘

' 浴  i d  
■' ■

4  올 : •

■ _ _ _

德 輕 終 務 錢 ^ 대 & 怒 務  錢 :

•었:::巧육文分。 :::乂令향

계 건 물 6 5 , 9 4 0 4 , 6 4 4 , 4 6 4 6 5 , 9 4 0 4 , 6 4 4 , 4 6 4

취

기 타

토 지

1 .

매  입

건 물

기 타

2 . 토 지

교 환

公 로

건 물

t三: 
'一1

취 득 기 타

3 .
토 지

기 타 건 물 6 5 , 9 4 0 4 , 6 4 4 , 4 6 4 6 5 , 9 4 0 4 , 6 4 4 , 4 6 4

취 득
기 타

토 지 2 1 3 , 4 4 3 5 1 , 0 6 9 2 1 3 , 4 4 3 5 1 , 0 6 9

계 건 물 2 1 , 8 9 7 . 1 4 2 7 0 , 8 7 5 2 1 , 8 9 7 . 1 4 2 7 0 , 8 7 5

처

기 타 2 3 0 , 1 0 1 2 3 0 , 1 0 1

4 .

매  각

; 토 지 2 1 3 , 4 4 3
! 5 ,

2 1 3 , 4 4 3 5 1 , 0 6 9

j 건 물
2 1 8 9 7 . 1 4 > 2 7 0 , 8 7 5 2 2 7 0 , 8 7 5

I
i 기 타 2

；

; 3 0 , 1 0 l | 2

____________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i
3 0 , 1 0 1

5 .

양  여

토 지

건 물
1

신

7 |  타 j

6 ,
토 지

기  타

| 건 물

1
L — ᅩ

처  분 !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 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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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m ' / 천원)

t 일련

E

1

: • „； ᄀ  쓰 ■/；. ，，.■■上.. 느.. T

■ .  未 丄 .  때. X1■기관명 i :구 분  .■소 재 시

! !
： •

청 주 고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69
；

■ ：
一 —

수 량
■ ■

1,170

하::;::::::::::：::::하::.::::려요

가 액

969,650

1 뇨

사 i

!
하반기|교육여건 개선

학 、 J

교육감

■衰資■資
_

■ ■
V

1쪽 I

2

； ；

충북고 : 건 물 청주시 흥덕구 

; 분평동 233
I

役5 610,833

\

\

하반기 j 교육여건 개선 교육감 2 쪽

3

!

청주여고 건 물 ᅩ청주시 상당구 

| ; 율량동 534
8技 5期，877 하반기 교육여건 개선 교육감 3 쪽

4

i '

중앙여고|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 ! 사창동 227

1,050 785,104 하반기 교육여건 개선 교육감 4 쪽

5
|

서원중 : 건 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486-3

1,074 889,000 하반기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 q  致:
u  *ᄀ

!

1 f

1
1

6
„ 음성군 대소면

대소초 건 물
； 오산리 186-1

966 800,000 하반기 교육환경 개선 교육감 i 6쪽

1
1

| 계

1

6교 ; ᅳ

： ；

5,940 4,644,464

1----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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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 /  천원》

일련 병 산 의 표 시 대 장 처 분 처 분 매수 희망자
비고번호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금 액 시 기 사 유 주소 • 성 명

1 어상천초 

금당분교

토 지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

7,790 27,444 하반기 폐교재산 

매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探-1

7 쪽

건 물
tt

■ .31 157,902
•， ，，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8 쪽

공작물
，，

然종 13,953
n 幻 ，，

입 목죽
n

沒본 1,462
ff ，， ft tf

2 단 양  초 

노동분교

토 지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放

5,653 23,625 하반기 폐교재산 

매각

단양군수 9 쪽

건 물 1,008.83 112,973
n ft ，，

공작물 我종 14393
t， tt

1 公쪽

입 목죽 24 본 293
ft n ff

ft

토 지 13,443 51,069

건 물 1,897.14 270,875

계 2 교 공작물 55 종 28346

입 목죽 49 본 1,755

계 3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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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 방 재 정 법  제77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제77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예 산 을  편 성 하 기 전  
에 매년 공 유 재 산 의  취 득 과  처 분 에  관한 계 획 (이 하  ᆻ관리계획 "^이 라  
한 다 )을  수 립 하 여  당해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어 야  한 다.

□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84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제84조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① 법  제77조 제 1항의 규 정 에  의 한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에  관 하 여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은  때 에 는  지 방 자 치 법  제 35조 

제 1항 제 6 호의 규 정 에  의 한  중 요 재 산 의  취 득 • 처 분 에  관 한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은  것 으 로  본 다 .

②  법 제 77조 제 2 항의 규 정 에  의 하 여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에  포 함 하 여 야  할 

사 항 은  다 음  각 호 의  1에 해 당 하 는  중 요 재 산 의  “ 취 득 (매 입 ，기 부 채 납 ，무 
상 양 수 , 환 지 ，무 상 귀 속 ，교 환 ，건 물 의  신 . 중 축  및 공 작 물 의  설 치 , 출 자  

기 타  취 득 을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 처 분 (매 각 , 양 여 ，교 환 , 무 상  
귀 속 ，건 물 의  멸 실 ，출 자  기 타  처 분 을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 으 

한 다 .

1. 1 건 당  예 정 가 격 이  취 득 의  경 우 에 는  5 억 원 이 상 (시  • 군 •자 치 구 의  경우에 

는  1 억 원 이 상 )， 처 분 의  경 우 에 는  2 억5 천 만 원 이 상 (시  • 군 •자 치 구 의  경우 

에 는  1억 원 이 상 》. 이 경 우  예 정 가 격 의  기 준 은  토 지 에  있 어 서 는  지 가 공 시  

및 토 지 등 의  평 가 에 관 한 법 률 의  규 정 에  의 한  개 별 공 시 지 가 (해 당 토 지 의  개별 

공 시 지 가 가  없 는  경 우 에 는  동법 제 10조의 규 정 에  의 한  공 시 지 가 를  기준 

으 로  하여 산 정 한  금 액 을  말 한 다 》로 하 고 , 건 물  및 기 타  재산에 있 어 서 는  

지 방 세 법 의  규 정 에  의 한  시 가 표 준 액 으 로  한 다.

2. 토 지 에  있 어 서  취 득 의  경 우 에 는  1건 당  6 천 제 곱 미 터 이 상 (시  • 군 • 자 치 구  

의 경 우 에 는  1천 제 곱 미 터 이 상 )，처 분 의  경 우 에 는  1건 당  3 천 제 곱 미 터 이 상  
(시 • 군 • 자 치 구 의  경 우 에 는  1천 제 곱 미 터 이 상 )



③  저ᅵ2 항의 경 우  다 음  각 호의 1에 해 당 하 는  취 득  • 처 분 은  이를  관 리 계 획 에  
포 함 하 지  아 니 한 다 .

1. 지 방 재 정 법 의 의  법 률 에  의 한  무 상 귀 속
2.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법 에  의 한  환지
3. 법 원의 관결에 의 한  소 유 권 등 의  취 득  또 는  상실
4  공 공 용 지 의 취 득 및 손 실 보 상 에 관 한 특 례 법 에  의 한  손 실 보 상  또 는  환매
5. 토 지 수 용 법 에  의 한  재산의 수 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에 의한 양여
7. 기 업 활 동 규 제 완 화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제 14조에 의 한  중 소 기 업 자 에  대한 

공 장 용 지  매 각
8. 지 방 의 회  의 결 을  얻 은  후 2회 계 년 도 가  경과되지 아 니 한  재산의 취 득  • 처분
9. 지 방 의 희 의  의 결 을  얻 은  2년 이상의 장 기 추 진  사 업 에  의 한  재 산 의  취 

득 . 처 분

10. 다 른  법률에 의 하 여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은  재산의 취 득  • 처 분
11. 지 방 세 법 에  의 한  물 납
12. 다 른  법률에 의 하 여  법 제7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한  관 리 계 획 의  적용이

배 제 된  재산의 취 득  • 처분
13. 다 른  법률에 의 하 여  취 득  • 처 분 이  의 무 화 된  재산의 취 득  • 처 분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8조 (교 육 위 원 회 의  의 결 사 항 )

제8조 (교 육 위 원 회 의  의 결 사 항 》① 교 육 위 원 희 는  당해 시 • 도의 교 육  • 학예에 
관 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의 * 의 결 한 다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  1 항 저ᅵ5호 내지 제 11호에 규 정 된  시 항에 대 하여 행한 교 육 위 원 희 의  

의 결 은  시 • 도 의 회 의  의 결 로  본 다 .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 34조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

제 3 4 조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① 교 육 감 은  지 방 재 정 법 제 77조 및 영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 하 는  예 산 을  편 성 하 기  전에 매년 공 유 재 산 의  취 
득 .  처분에 관 한  계 획 (이 하  w 관 리 계 획 "이 라  한 다 》을 수 립 하 여  교 육 위 원  

회의 의 결 을  받 아  공 유 재 산 울  취 득 • 처 분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연 도 중 에  
관 리 계 획 의  변경이 불 가 피 한  경 우 에 는  추 가 경 정 예 산  편성 전에 변경계 
획 올  작 성 하 여  교 육 위 원 회 의  의 결 을  받 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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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제3 회 변 경 계 획 안  

설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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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고등학교 건물취 득배 치 도

요 C〇 一上대 소 재 지 지번 -n -7T  소
련 적
(m:)

취득금액
(천원)

사 유

•及교 실 청주시 흥덕구 233 천 . 코 . # ，H %— H m 444,633 교名■여 亡개々 r—
珍계단살 분평 동 회 . 코* 손S. V-. S, 135 84.900
③화장실 첩 . 코 •슨 ■S t—- 근 60 81,300

계 825 6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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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자고등학교 건물취득비| 치도

용 도 소 재 지 : 지번 : 구 조 :I ! *
면 적 
(m;)

취득금액 시 6
(천원) 卜 ""

①교 실 청주시 상당구 ： ^34 : 첨 . a  . 슴 ,vA-/̂ SL S 720 504,977 교육여건개선 "

©계̂설 : 율량동 : I 철‘ 콘•슬: 135 84.900
계 : ； • ；! . i 裝5 ■ 7 7

期



중앙여 자고등학교 건물취 득배 치 도

용 左■ 소 재 지 지번 구 조 면 적 
(m:)

취득금액
(천원)

!々* ■유™

①교 실 : 청주시 흥덕구 〇ry7i l l 철 •콘 •슬 810 590,604 교유여 ?그 개선
資)계단실 ᅮ 사창동 청 . 코 . 슨H U S 180 113.200
③화장실 ；있, 코 . 스 성 七 SL 60 81.330

계 : 1,050 7S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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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중 건들 취득 배치도

、용 도

다목적강당 

( 체육관》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여  저  최  &  ：그  0 M

— ! 卞 !  一 " = 3  — »

( 히 》 ; ( 천 원 》
_ —  -j

사 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S 486-3 철 • 콘 • 판 1.074 期9,000
교육환경

개선

계 1,074 : 889,000

N

궤

mm mm



대소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 번
지 목
(구 조》

면 적
( m’ )

춰 득 금 액
( 천 원 》

사 유

다목적 강당. 
(체육관》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 歎 -1 철. 콘. 판 966 교육환경 개선

계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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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透》

③

④

⑤

잡 종  계산

단 양 군  

어 상 천 면  

심곡리

79
80 

81~1
84

期 - 1

번 호 용 도 소 재 지
지 번 대 장 금 액  

(천 원 )
사 퐁-

각 내 
매

 

게

 

산 경 보
 계

^-
확 

교
육
원 

패 교
재

6
 

4
 

5
 

0
 

9
 

2

7<
3
 

4
 

6
 

5
, 

^

0J

9
t 

3

4
, 

C
£
r
1
-
r

3'

I

■
丄

0

 
7

 
6

 
4

^
 

4

 
1

9

&

5
 

6

 
3

 
7

 
1

 
8

학 
학 
답 학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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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상천초 금당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O

대장금액 
(천 원 》

사 유

①교 사 
(2》교 사
③  숙직실
④ 사 택
⑤ 사 택
⑥ 사 택 
© 사  택 
⑧창 고 
③변 소 
《©변 소 
⑪변 소

어상천면
XI 고 ；3]CJ 一!1여

79

침 3 L
M  3 L ^. * —
Al 벽 )、

a

n

0

벽돌조슬 
시 .벽.슬
A] 범 ，、

n

0

534.00
91.80
36.36
33.00
33.00
33.00
55.08
26.60
33.00

3.92
8.55

127,010
7,119
1,325
1,325
1,315
2,320
7,900
2,215
5,280

752
1,341

폐교계산매각, 
교육환경개선 
계원확보

11 동 期  8.31 157,902

공작물 23 종 13,953

입목죽 25 본 1,462



단양초 노동분교 토지 처분 위치도

번 호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구 조 》
면 적 

( ml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①
②
③
④

잡종재산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
262-7
262-8
335-1

하一!
학
하'ᄀ
하'ᄀ

4,424
104
176
949

19,023
469
793

3,340

폐교계산매각, 
교육환경게선 
계원확보

계 4 필지 5,653 23,625

74 -



265

시 .벽 .스 
시.벽.슬 
시.벽.스

705.60
82.60
43.00 
71.63
32.00
33.00
11.00 
30.00

66,887
3,267
1,988

12,566
10,473
9,906
1,885
6,001

폐교재산매 각,
교육환경개선
재원확보

업 목죽 24 본 293
공작물 32 종 14,393

계 8 동 1刀08.期 112,973

단양초 노동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1)

대장금액 
(천원)

사 유

군
 
읍 리양

양 동

단
 

다3 

노

사
사
실 택 택
소 
소고

직

교
 
교
 
숙 사
사 변 변 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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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5》

의안번호 제

의 결

년 월 일

2001. 8. .

《제 회)

■ 관 도  충청북도교육피특별회계 세입 • 세출 ■  추가경정과산(®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8. 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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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관도 충청북도교육미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과산(안)

| 1  나，나  

□  제안이유

제출년월일 : 2001. 8. '지  .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저ᅵ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S45억 6,666만 7천원에서 세입 • 세출 예산 각 

각 411억 8%만 7천원이 증액된 9,256억 7,563만 4천원으로 편성한 바,

〇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69억 7,期2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 

회계부담수입 B 억 6,■ 만  8천私 지방교육채 327억 6,900만원을 증액하 

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14만 9천원을 감액하여,

〇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433억 5,514만 7천원, 교육행정 1억 53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중 23억 5,152만원을 감액하였음.

□  예산《안》• 별책

□  사항별 설명서 :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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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제 131회 임 시 회 )

중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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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T會 I 게:•  ，■ ᅵ \

1. 심사경과

가 . 발 의 일 자  및 발 의 자  : 2001년 8 월 21일，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 회 부 일 자  : 2001년 8월 29일 

다 . 상 정 일 자

〇 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1 년 8월 2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 태 봉 》

가. 제안사유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 외교습을 원 칙 적 으 로  금지 하 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 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 인 과 외 교 습 을  신고제 

로 도입하여 디학원의 설립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J 이 「학원의설립 • 운 영 및과외교습에 

관 한 법 률 j  로 제 명 (題 名 》및 개인과의 교 습  관련사항이 변경 • 개정되어 2001년 4월 7 

일 공포되고,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 동 차 운 전 학 원  관련규정이 도 로 교 통 법 으 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 

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 주 요 골 자

〇 조 례 의  명 칭 을  「중 정 북 도 학 원 의  설립 • 운 영 에 관 한 조 례 j  에 서 「중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 운 영 및 과 외 교 습 에 관 한 조 례  j  로 변 경 함 (안  조 례  제 명 ).

〇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로 변경함(안 제1조X 

〇 개 인 과 외 교 습 에  따 른  교 습 중 지 명 령  방법 등 을  신 설 ((안  제9 조 의 2》.

〇 학 원 의  시 설 규 모 의  분 야 중  입시 • 검 정 란 을  입시 • 검정 * 보 충 학 습 으 로  하 

고, 동 분 야 의  보 통 교 과 계 열  교 습 과 정 에  초 둥 학 교 도  수 강 이  가 능 하 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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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으 며 , 동 교 습 과 정 에  보 충 학 습 란 올  신 설 하 고 , 보 충 학 습 의  시 설 규 모 률  강 

의실 연면적 60nf이 상 으 로  함 (안  별표 U  

〇 실험 • 실 습  * 실기 둥 을  요 하 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 구 기 준  중 자 동 차  

운전 부 분 을  삭 제 함 《안 별표 2).

〇 실험 • 실 습  또는 실 기 를  필 요 로  하는 학원의 교 습 과 정 별  일 시 수 용 능 력  인 

원 중 자 동 차 운 전  부 분 을  식[■제함(안 별표 3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음.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본 개 정 조 례 안 은  헌 법 재 판 소 에 서  2000년 4 월 27일 과 외 교 습 을  원 칙 적 으 로  금 

지 하 고  있는 조 항  및 그 위 반 행 위 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 헌 이 라 는  판 결에 따라 

개 인 과 외 교 습 을  신 고 제 로  도입 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 외 교 습 에  관 한 법 률 」 

로 제명 및 개 인 과 외 교 습  관 련 사 항 이  변경 • 개정되어 2001년 4 월 7 일 공 포 되 고 , 

동 법 률 시 행 령 이  20이년 7월 7 일 공포되 어  7 월 8 일부터 시 행에 들어 갔 으 며 ，도로 

교 통 법 이  20이 년  1월 26일 개정 되 어  20이 년  6 월 30일부터 시 행 되 는  내 용 을  수용 

하기 위 하여 우 리 도 의  조 례 를  개 정 하 려 는  것 으 로 , 그 개 정 내 용 이  적 법 하 고  타당 

， 다 고  판 단 됨 .

6 .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참 석  6 명, 찬성 6 명 》.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 당 사 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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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

2001. 9. 1.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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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7)

(제131회 임시회》

20이년도충청 북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보 고 서

2001. 9. 1.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없)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8 월 21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회부 일 자  ： 2001년 8 월 29일 

다. 상정일 자

〇제 1차 소위 원 회 (20이 년  8 월 29일 》

〇 저12차 소 위 원 회 (2001 년 8 월 31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편 성한 2001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 제 2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지방교육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8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의 * 의결을 얻고 

자 함.

나. 주 요 골 자

〇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기정예산 8公4,566,667천원에서 세입 • 세 출 예 산  각각 41,108,967천 

원이 증액된 925,675，粉 4천원으로 편 성 한  바,

〇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78,028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담수입 1,367,0 

88 천원, 지방교육채 32,769,000천원을 증액 하 고 ,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5,149 

천원을 감액하여,

〇세출예산에 학교 교 육  43,355,147천원，교육행정 105,340천원을 증액 계 상 하 고 ，예비비 

중 2,351,520천원을 감액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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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이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제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에  대하여 추 가 되 는  세 

입재원의 교부목적 이 행 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둥을 심 사 기 준 으 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였 는 데 , 그 주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

2001년 도 중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출제2 회 주 가 경 정 예 산 안 의  규모는 기정 예 

산액 884,566,667천 원 보 다  41,108,967천원이 증 가 한  9沒 ，675,634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 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A 감

비 고
금 액 비 율

925,675,634 ， ,566, 敗7 41,108,967 4.6% 증

□  세입예산

세 입 예 산 은  국 가 부 담 수 입  6,978,028천원，지 방 자 치 단 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A5,149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담수입 1,367,088천원, 지방 교 육 채  32,769,000천원으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

국가부담수입

지방재정교부금 4,810,000 11.7

국고지 원 금 2,168,028 5.3

소 겨| 6,978,028 17.0

지 방자치 단 체 일 반회 계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 A 5.149 0

지 방자치 단체 교육비 특별회 계 
부담수입

재산수입 1,367,088 3.3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32,769,000 79.7

합 계 4U  燃,9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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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3,355,147천원, 교육행정 105,340천원, 예비비 ᅀ2,351,520천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 원 》

장 관 변 금 액 구성비 (%》

초등학교 1,314,828 3.2

중 학 Jll 3,359,974 8.2

고등학교 38,680,345 94.1

소 겨1 43,355,147 105,5

교육행정

교 육 청 34,440 0

교육지원기관 70,900 0.2

소 계 105,340 0.2

기타경비 예 비 비 쇼2,351，5功 公公]

합 계 41,108,967 100,0

□  주 요 사 업 별예산편성 내역

〇  시설비 41,053,4이  천원

. 시설확충 7,106,344 천원

. 일반시설 4,810,000천원

. 학교신설 27,燃 1,429천원

. 기타시설 1,275,628천원

〇 실 업 교 육  지원 1,814,433천 원

. 직업교육 확충 1,158,820천원

. 멀티미디어 확충 663,850천원

자연 농 과  운영 스8,237천원

〇 학 교 급 식  지원 191,355천 원

. 중학교 급식확대 191,355천원

〇 교 육 활 동 지 원 204 ,75 8 천 원

. 교육 정 보 화 200,000천원

. 학교 체육활동 지 원 3,158천원

. 학예행사 지원 1,600천원

〇  교 원 연 수 131,100천 원

. 실업계고 산업체 현장연수 96,000천원

. 정보화연수 35,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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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의견

금번 20이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 

과 지방교육채 둥의 재원으로 O E C D  수준에 근접하는 교 육 여 건 올  개선하고자, 학급 

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부족교실 중 축과 신설학교 시설사업비 및 부지매입비 지원, 직 

업교육 확충，중학교 급식확대, 교육활동 지원 등을 중 점 으 로  하여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작정히 편성 하 였 음 .

〇  다 만 ，기채를 함에 있어서 자 금 상 황 과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차 입 시 기 와  규모를 적 

절히 조정하여 동시에 차입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도록 하 여 야  할 것이며, 차입이자 

또한 부담이 최 소 화  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의 대여이율 및 조 건 을  비 교 • 검토하여 차 

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2002학년도 3 월 신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업 주 진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고，공사 진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공 사 소 음 으 로  인한 수업방해의 최 소 화 와  학생 

안 전 사 고  예방, 그 리고 부실공사 예방 등 건축공 사  감독에 철 저는 물론, 부 족 교 사  충 

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6 .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참 석  6 명，찬성 6 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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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

2001. 9. 1.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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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 _  第 1 號

條例 審査小 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8월 29일 (수요일》 12시 燃분

■ 事 ( 제 131회 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 예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附議된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매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U 2시 08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롤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전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

⑩ 조일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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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좀으시다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r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조일환

미안합니다, 자청을 하고 위원장이 돼서. 

그 동안에 조례 쪽에 밑에서 하도 떠들고 

해서 이번에는 떠돌 것도 없고, 제가 위원 

장을 자청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재131회- 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 . 간사선출의건

(11 시 35분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시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

시..........

⑩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

⑩ 위원장 조일환 

이상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⑩ 이상일 위원 

에

⑩ 위원장 조일환

이상일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선출된 것읊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뭐 하실 말씀.

⑩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위 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 사소위 원회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룩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2AI l 〇m)

⑩ 위원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사일정결정 

의건인데 아까 이충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정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 하는 위왼 있음》

그러면 제가 이거 내용을 봐도 위원님들 

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인데 별반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속개롤 해서 더 하면 

점심 잡숫고 하시고, 시간조정을 제가 할테 

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r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도 없고 해서 의사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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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화-재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제 가  제 의 한  대 로  계속해서 진행율 하 겠 습  

니 다 .

4 . f 청 북 도 학 원 의 설 립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12 시 12분 )

⑩  위 원 장  조 일 환

그 러 면  개 정 조 례 안 을  우선 상 정 을  하 겠 습  

니 다 .

제 안 설 명  다시 들으실 필 요  있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 는  위원 있 음 )

그 러 면  제 안 설 명 을  생 략 을  하 겠 습 니 다 .

우리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님 께 서  본희의 장에 

서 상 세 하 게  하 셨 고  해서 생 략 하 도 록  하 고 , 

그 러 면  이제 우 리 가  좌석 순 대 로  했는데 뭐 

대 단 한  것 도  없고 그래서 자 유 토 론 으 로  하 

셔 도  편 참 읊  것 같 아 요 . 그래서 의견이 있 

으 신  분 은  되 도 록  이쪽부터 가셔서 의 견 좀  

말씀해 주 세 요 .

⑩  이 기 수  위원

빨리 끝내기 위 해 서 , 위 원 장 님 , 순 서 대 로  

있 느 냐  물어봐서 진행 하 죠 .

⑩  위 원 장  조 일 환  

그 럴 까 요 ?

그럼 김 광 수  위원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  김 광 수  위원 

김 광 수  위 원 입 니 다 .

이 교 습 소 가  이제 신 고 제 로  바편 것 같은

데, 신 고 롤  받는 것이 가 능 한  건 지 ...........

⑩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 _ 붕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 인 과 외 교 습 소 를  신 고 제 로  

해 갖고서 공 포 를  해서 저희들이 〇〇〇업 종올 

받 았 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 

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많이 접수 

될 물 알 았 습 니 다 만 은  신 고 자  수 가  그 래 도  

514, 그 리 고  수강인원이 3,200명, 그 리 고  

저 희 들  나 름 대 로  정 했 습 니 다 만 은  그  수 강 료  

도  들 쑥 날 쑥  해 가지고 최 고  50만원부터 최 

하 만 원 ， 이렇게 해 가 지고 미 신 고된 것도 

접 수 롤  해 가 지 고  1차 신고없이 적발될 경 

우 에 는  100만원, 두 번 째 는  신고 접 수 할  때 

는  200만원 해 가지고 그  다 음 에 는  저 희 들  

이 형사 처 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번에 

문 제 점 으 로  발견돼서 하게 됐 습 니 다 .

⑩  위 원 장  조 일 환  

다 른  말씀 없으세요?

⑩  김 광 수  위원

⑩  위 원 장  조 일 환  

그러 면  송 진 하  부 의 장 님 .

⑩  송 진 하  위원 

질 의 할  사 항  없습니다.

⑩  위 원 장  조 일 환  

이 기 수  위원 님 .

•  이 기 수  위원

조 례 를  원 하 는  조 치 로  더 이상 질 의 할  게 

없습니 다.

⑩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김 태 붐  

고 맙 습 니 다 ,

⑩  간 사  이 상 일

한 가 지 만  질 문 드 리 겠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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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게 쾌 있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붐 

에

⑩ 간사 이상일

그런데 이제 미신고자가 지금 많다고 하 

는 에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서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합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_ 붕 

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래봉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미신고자들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 

사를 하면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⑩ 간사 이상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만 하면 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붕

아니죠, 과태료를........

•  간사 이상일 

아, 우리가 부가진이 있습니까?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붕

⑩ 간사 이상일

그리고 그 개인교습, 개인교습에 대한 얼 

마를 받으라고 하는 그 교습비에 대한 무슨 

어떤 상세한 규정은 있습니까?

⑩ 평생교육채육과장 김태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다가.. . . . .

⑩ 간사 이상일

자율적으로 받고, 단지 신고률 하고 합법 

적으로 해라, 그것만 신고하는 거지 수강료 

를 얼마를 받든 저희들이 관여률 안하는 거

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_봄  

예, 제한이 없습니다.

⑩ 간사 이상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조일환 

우리 이충원 위원님.

⑩ 이충원 위원

이것이 교육부에서 만들은 그 준칙에 의 

해서 하는 거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붕 

에,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단독적으로 충청복도만 하는 게 아니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 

습니다.

⑩ 이충원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테봉 

예, 동일합니다.

⑩ 위원장 조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 

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학원연합회, 또 

그래도 세군데의 대표적인 학원을 운영하시 

는 분을 면담읊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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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분들이 데 분이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청복도 평생교육체육과의 학원 

담당 공무원이 마인드가 변했다, 마인드가, 

사무도 그 전에는 찾아와라, 이러는데, 미 

안합니다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까 

지 안내하고 이래서 상당히 평생교육체육과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원인올 해결한 

자세가 좋더라, 이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담 

당을 하시는 분한테 격려를 하시면서 계속, 

또 평생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도 이런 것이 전파괘서 우리 충북교육이 행 

정의 적극적인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도 

.척-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 

은 이러한 특히 민간이나 이건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물큰 하 

셨겠습니다만은 유인물을 부탁을 드리는 것 

은 여기 개인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개인이 

나 유관기관이나 사전에 의견율 서로 교환 

율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토 많이 

하시도록, 물론 테두리 내에서 하시겠습니 

다만은, 그 다음에 조례를 보시면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거의가, 거의가 초 

둥학교가 없던 것을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초등학교 했다는 겨, 실제. 그래 

서 이것이 양성화 됐다,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규제완화가 이게 기준이 율라가 

지 않고 내려졌으니까 ©Oirf로 내려졌으니까

90rf으로 옳렸던 사람도 상당히 저거되는테 

이것도 학원의 칸막이 같은 것도 주  자율 

적으로 맡겼다, 이래서 상당히 환영올 하고 

그러는 것읊 봤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들으로 협의률 마치면 

서 부탁드리는 것은, 역시 학원은 워니뭐니 

해도 공교육을 능가하는 그러한 교육의 기 

법이칼까, 수요자의 비위에 맞춘, 육구에 

맞는 그런 것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거기서 져서는 안되고, 또 

이들은 우리 공교육과 달라서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당하게, 부당하게 학 

원을 한다든지, 또 학원료를 부당하계 많이 

계상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이련 부탁말씀을 을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없

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 

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점심시간도

[제;131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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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좋으신 의견을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위원장 

직을 수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양 기관의 관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율 드 

립니다.
그러면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 다.

(1 2 시 2 0 분  산 회 》

0 출석공무원 ： 2명
기러관리국장 이장길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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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1. 9 .

위 원 장  조 일 환





《별첨 u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〇기간 : 2001. 8. 29《수>/1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버 고

2001. 8. 29.《수)

⑩ 12:00〜

〇 쾌1화 조려1신사소위원회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 • 의결》

•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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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  •0轉小委員會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차

i . 재i 3i 회 임 제 i 차 m  - a y 소 ? ® s i ..…i 〇7

n . 재i 3i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암시회》재2차 예산 •결산소위원회.....m  

m . 부 록

1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 ........... ................ ............................. .................................. .............................- ..................................................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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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1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_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 0 0 ；1 년 8 월 2 9 일 (수 요 일 》 1 2 시 ⑴ 분

혈  (재 1 3 1 회 재 1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 . 위 원 장 선 출 의 건

2 . 간 사 선 출 의 건

3 .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附議된
1 . 위 원 장 선 출 의 건

2 . 간 사 선 출 의 건

3 .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1 2 시 00분 개 회 )

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송 진 하

성원이 되 었 으 므 로 , 제 1차 예 산 • 결 산 소  

위원회 개 희 를  선 포 합 니 다 .

제 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여 회의 를  진 행 하 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 략 하 고 ， 바로 이어서 위 원 장  선 

출에 들 어 가 도 록  하 겠 습 니 다 .

1 . 위 원 장 선 출 의 건

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송 진 하  

의사일정 저U 항 위 원 장 선 출 의 건 을  상정 합  

니다.

선 출 방 법 은  구 두 호 천 에  의하여 선 출 하 고  

자  하는데 다 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 는  위원 있 음 )

다 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 두 로  추 천 을  받 

도 록  하 겠 습 니 다 .

위 원 장  후 보 자 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조 일 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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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위원님 한 번도 안하셨테요.

이충원 위원님을 저 는  추 천 합 니 다 .

⑩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예，이충원 위원님이 위 원 장 으 로  추천되 

어 본  소위원희 위 원 장 으 로  선 출 하 고 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이 의 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 원장 

으 로  선 출 되 었 음 을  선 포 합 니 다 .

위 원 장 님 은  위 원장 석 으 로  나오셔서 희의 

를  계 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 랍 니 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위 원 장 과  사 회 교 대 》 

⑩ 위원장 이충원

부 족 한  저 를  이번 회의에 예산 • 결산소위 

원회 책 임 을  맡겨주셔서 걱정이 우 선  앞섭 

니다.

사 실 은  제 가  항상 입 버릇마냥 말 씀을 드 

렸는 데 , 수에 아주 둔 감 한  사람인데 잘 해 

나 갈 까  걱정입니다.

그 러 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해 주 신 다 고  하면 최선의 성 의 를  다해서 원 

만히 운 영 하 도 록  노 력 하 겠 습 니 다 .

고 맘 습 니 다 .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후 보 자 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조일환 위원 

이 기수 전 부의장님 어떠세요?

⑩ 이기수 위원 

하죠, 뭐.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이 기 수  위원님이 간 사 토  선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 출 하 고 자  하는데 다 

른  의견 없으시죠?

( “ 없습니 다. ” 하 는  위 왼 있 음 》

그러면 간 사 께 서 는  간단히 인 사 말 씀  해 

주시기 바 랍 니 다 .

⑩ 간사 이기수

방금 예 산 • 결산소위원회 간 사 로  선출된 

이기 수  위 원 입 니 다 .

위 원 장 님 을  보필해서 소 위 원 회 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 력 하 겠 습 니 다 .

3.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  위원장 이상일

( 1 2 A | 〇6g )

2. 간 사 선 출 의 건

(1 2  시 0 4 분 》

⑩ 위원장 이상일

그 러면 이제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서 간 

사선출의 건을 상 정 하 겠 습 니 다 .

선 출 방 법 은  금방 전에 저 률  선출해 주신 

바 와  동 일 한  방법으로 선 출옮 하 겠 습 니 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을 상 정 하 겠 습 니 다 .

어떠 세 요 , 편 의 상  의 사 일 정 안 을  본  위원 

장이 제 의 하 는  게 편 참 겠 습 니 까 ?

( “ 좋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본 소위원회 활 동 은  오 늘 과  8월 31일, 2 

일간으로 하여 금 년 도  제 2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을 심 의 하 고 자  하는데 이 러 한  의 사 일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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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1일 저1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 

경에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31일 심사시간을 좀 협의해야겠는데요, 

몇■시쯤 좋으시겠습니까? 31일날, 10시냐， 

11시냐, 10시쯤?

⑩ 간사 이기수

예, 10시입니다. 10시에 오 시 기 가 ......

⑩ 위원장 이충원

충주 오시기가 편참으시죠?

⑩ 이상일 위원 

에, :편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김위원님.

⑩ 김광수 위원 

여L 편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럼 제1차 에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률 

선포하겠는데, 재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 

일날은 1◎시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들내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U 2시 08분 산  S | )

〇출석위원 : 6영

위원장 이충원，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〇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 부 록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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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 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이년 8월 31일 (금요일》 10시 00■

議 事 B 程  (재m 회 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1. 계이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화 개세입 • 세출재2회 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案件
1. 20이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 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l 〇A | 0 0 ®  개 회 》

⑩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1년도층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상정하는 겁 

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 

결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 비록별 회개세 입 

•세 출 재 2회추가경정예 산안

(10 시 01분》

⑩ 위원장 이충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 2 회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 

고, 본 추경예산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신 

기획관리과장님의 보충설명읊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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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른 질의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제가 

할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똑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가나다 순서로 해서..........

( “예, 편참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요번에 추경이 411억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들 

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중 •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학생수와 학급 

수, 지금 현재. 요번에 중설하는 학교, 학 

급수, 그 다음에 향후 3년 후에 지금 학교 

중설을 하고 했읊 적에 학생수와 그 학급 

수, 이걸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말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와 학급수, 또 중설 학급수와 3년 후 

에 학급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나와 있 

는 내용이 사실상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심으

로 말씀올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고등학교 수는 학급수가 

1,557개 학급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그 일 

반계가 대부분 55.於, 나머지 44.物가 실업 

계입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에 1,657학급 

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5만 8,511 

명으로 약 1,757명이 주는 대신에 100학급 

이 늘어납니다. 또 순수한 자연중가 학급수 

는 112학급이 놀어나는테 여기에서 순 감이 

되는 학급이 12학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학급수만 느는 거는 1〇〇학급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제 

기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 

다만은 저희들이 총 학생수가 3년 후까지는 

다소 줍니다. 그러나 학급수를 학생당 35명 

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자연 중가 100 

학급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만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큰 변파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 

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한 학생수 하향조정에 

대한 그 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가 됐는 

데 저희들이 7월 25일날 부교육감 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6일날 이제 

그 계획서를 받아 보고 우리 기획관리과 직 

왼들이 밤새워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 

출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중앙언론에 

서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알으셔 

야 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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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율 일일이 설명올 드릴 기회가 사실상 놓 
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매 

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⑩ 김광수 위원 

저 질문— ..

⑩ 위원장 이충원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전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고등학교 

는 2002학년도까지 , 또 초• 중학교는 2003 

학년도부터 학생 학급당 학생수롤 35명으로 

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하는 국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언른지 

상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많 

을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계속 추 

진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이 차질없이 또 부실하지 않도록 추진되기 

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읊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9페이지에 교실개축 충북여 

고에 29실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29실 

을 해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요 교실개축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많이 염려률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던 충북여고의 교실, 그 본관 개축a 실

로 29실이 지금 내려은 겁니다.

그련데 사실상 충북여고룰 저희들이 율리 

기는 48억을 에산읊 율렸습니다만은 이제 

충북여고가 실질적으로 후관하고 본관으로 

이루어졌는데 후관은 아직 내용연수가 지나 

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전관만 2◎억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올 해당 충북여고에 통보률 해서 거기 

에서 20억을 가지고 질 수 있는 웃트라인 

을 정해 본 결과, 학교 의견을 돌어 봤더니 

교실 29실, 화장실 3실， 기타> 워 계단실 

둥 기타시설로 20억울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요번에 위원님들이 의결만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여기 교실 20실을 게 

축하는데 다행히 충복여고가 지금 현재 있 

는 본관교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수 

업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장소를 그 캠퍼스 

내에 조금 옮겨서 짓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 

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실 

을 충북여고가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 

적으로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 

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도내에는 교실을 내용연도가 지난 

그러한 교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 

교에 29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도 좋지만 그 내용연수가 오래된, 가장 오 

래된 순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주는 그 

런 시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고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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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토 개축에산에 있어서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또 교육시설로서는 사용하기가 부적 

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순서를 최대한 저 

희들이 고려해서 개축 사업에 반영하겠습니 

다.

⑩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능협은 그 이율이 7.於로 재정융자 특별 

회계 이율보다 2 .7%나 높은데 능협에서 기 

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할 경우에 금융기관을 어느 특정기관으로 

정하는 그런 지침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해서 그 금융 

의 편의률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계약읊 준 

수하는 의미에서 한 개의 우리 특별회계 금 

고를 지정을 해서 농협읊 이제 관례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희계 편리상 

능협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금리가 농협 

보다 더 씬: 금융기관이 있다면은 저희들 기 

채를 금융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금융채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었는 금융채가 있는데 보통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능협 금융채를 

저희들이 2000년 2월 28일날 317억 받율 때 

에는 금리가 8.25^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향조정된 

추세기 때문에 현재는 7 . 로 저희들이 그 

이자를 물고 있는데，名!으토는 지금 금리가 

하향조정 추세에 맞추어 본다면은 저희돌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아마 T쇼 내지 

7.3% 범위 내에서 금융채가 이루어지지 않 

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분명 

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아니더라 

도 금리가 가장 낮은 금융기관에서 기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안되나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이제 보동 정부에서 재특이 있는 

데, 재특은 저희들이 자금사정 때문에 일단 

교육부로 신청을 하면은 교육부에서 재특의 

대부 여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쌉니다. 그 

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채 승인이 간주 처리 

페서 내려온 걸로 보면은 일반 금융기관에 

서 하라고 지금 내려온 걸로 봐서 아마 재 

특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이게 지금 능협에서 기채하는 것이 327 

억, 엄청난 돈입니다. 그 이율이 금액이 많 

기 때문에 이율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에

⑩ 송진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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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러한 많은 돈은 이율이 낮은 특별회계 

쪽에서 얻어오도목, 또 〇ᅡ주 긴급한 이러한 

융자 같으면은 능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러한 많은 예산 같으면은 이자를 생각해서 

룩별회계에서 받아오도€  최선의 노력을 해 

야 될 걸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론 갚아 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보장은 안 

되는 거 아님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은 고 

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 

니다.

•  거팩관라국장 이장길

예,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채 이자툴 좀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특회계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하셨는더1,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재특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은 재특을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만 능협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⑩ 송진하 위원

워 전액이 안되더라도 재특에서 최대한도 

로 ■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그 

리고 당해 연도 상환계획인 이자 해억, 금 

년내에 그 상환할 수 있는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1,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970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약 7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 

는데 지난 4월 23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

터 36억의 이자가 왔습니다. 그 72억의 반 

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4/4분기 

에 돈이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27억 얻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두차례의 서류에도 분 

명히 원금하고 이자룹 국가에서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지침이 내려했기 때문에 아 

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는 실질 

적으로 우리 도비에서 자체토 부담하는 일 

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 

다.

⑩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상환해야 할 1,298억, 우 

리 도의 1년 예산 약 14%에 해당하는 돈입 

니다. 이 작은 금액이 아닌테 금년 여러가 

지 사업울, 퇴직이니 뭐니 해서 사업읊 하 

다 보니까 불요불급해서 기채률 했다고 보 

겠습니다만은 그래 어떻게 됐든 에산이 1物 

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아마 교육위원회가 생긴 이후 최 

고 많은 부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 

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보 

세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채가 있율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로서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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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담감도 가고, 사실상 그 상한에 그 재 

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률 해 주 

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 

고,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간부회의도 좀 해오고 거기 

에 대한 전망도 늘 토론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 

2000년도 그 이전에 그 명에퇴직자들이나 

학교 신 • 중설 때에 기채롤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고, 갚아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현재까지 상환이 안되는 현 시점에서 또 다 

시 우리들 도에서 327억이라는 돈을 또 얻 

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더 걱정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요번에 정부예산 추경이 되면은 

추경안에 추경으로 이걸 금년 안에 전 이자 

와 원금을 상환해 주고, 만약에 이것이 금 

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은 내년도 본예산 

에서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금과 이자를 

지방비, 순수한 지방비나 주민들이 부담하 

지는 않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지금 거국적으로 지 

금 각 도마다 35명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5명씩 학급을 편성하는 이 과정에 

서 기채롤 얻어서 일단 환경을 개선치 않을 

경우를 저희들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2005년이 됐든 내년도에 됐든 

아니면 올 추경예산으로 됐든 다른 시 •도  

에서 전부 다 이걸 기채로 얻어서 했는데

[제131회-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이걸 국가에서 다 갚아 주었으면 교실이나 

학급 중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고, 이 

거를 적기에 소홀히한 도에 대해서는 또 환 

경율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야 되는 그 

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결론적 

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괘서 예 

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 

로 협조률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⑩ 송진하 위원

교육부에서도 지금 막대한 돈을 기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기채된 것은 갚아주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몰라도, 과거에 돈이 누적되 

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 가지고 이 엄청 

난 말하자면 부채률 지고 있는 겁니다. 누 

가 보더라도 이런 에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고 또 정부에서 그런 약속은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문서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청에서 앞으로 술 

기롭게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저보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겁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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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기채에 대한 

질의블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에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기채상환은 그 기채상한 기한이 도 

_ 해서 ：그때 그때 기체률 상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에, 저회돌이 그 이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약정을 할 때에 그거 

롤 이자부담 기일이라든가 그 기간이 있습 
니다. 그때에 이제 저희들이 이자暑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여기는 본 도 상환이 아닙니까? 여기 그

러니 까 ......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기에 72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⑩ 간사 이기수 

에, 에.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이자만입니다.

⑩ 간사 이기수 

이자만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에

⑩ 간사 이기수

지금 저 송진하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 

님께서 걱정하셨던 거와 같이 저도 그런 기 

채에 대한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가 그 먼저 명되시키기 위해서 기채 

도 했고 요번에 또 교실 중축하면서 또 기

[제131화-제2차 매산 • 결산소위원회}

채가 울라오고 했는데, 이 기채는 어떻습니 

까. 그때 그때 기채할 필요가 생긴다면 기 

채률 하고 상환계획도 없이 그냥 필요에 따 

라서 기채를 하고 적당한 기회에 상환을 해 

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기체 

暑 하고 있는 건지, 현재 기채액이 얼마고 

또 요번에 또 다시 추경해서 기채할 금액을 

또 승인올 받아서 기채할 것인가에 대한 것 
울 그때 그매 ©I•무 생각없이 감을 생각없이 

기채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재까지 기채액과 지금 또 기채하는 것과 #  

으로 기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책 

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언제 언제 얼마만큼 

갚아 나가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채가 저희들이 엄격히 얘기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을,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 

하지 않는 우리 자체로 재원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상환할 걸로 보고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 사실상 아니고, 종전에 우리가 970억 

8,000만원이나 지금 현재 얻는 327억의 기 

채의 재원이 국가의 어떤 사업 속에서 파생 
되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기채롤 하다 

보니 재원을 어느 재원으로 갚는다고 그 재 
원이 확정이 안된 상래에서 사실 기채를 하 

는 것만은 를림없습니다. 다만 상급 부서에 

서 그 든을 상환을 해 주고 이자를 상환헤 

준다는 확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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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그거률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환올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결산 때마다 말 

씀하시는 예비비를 600억씩 이상 남기면서 

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돈이 있다 하 

더라도 그 원금상환을 하기에는 교육인적자 

왼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가연 준다고 

하는 돈에 앞서서 우리가 상한을 다 했을 

경우에 정말로 조금 저희들로서는 부담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7월 20일날 대 

통령께 보고한 그 기획과 같이 국가적인 사 

업을 하다보니까 인제 국가의 지침을 받아 

서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언 

제 어떻게 갚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돈이 어느 시점에서 오느냐, 그 시 

점이 상환시기로 봐야 될 걸로 봅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 번에 명되수당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구체적인 상환계획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3년 거치 2년 상환이다 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 

습니다.

그련데 요번에 지방채로 승인 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금 생각으로는 금 

년도 추경에 되면은 다 내려주고 나머지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으토 되면은 그대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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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돌이 

사실상 거채률 한다고 율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기채를 합니 

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채롤 327억씩 세웠 

어도 사실상 기채할 만약 돈이 없다 하더라 

도 한다는 금액은 불과 10었 내외, 뭐 거기 

에 딸린 어떤 토지매입비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극히 적 

은 액수만은 있어야 될 겁니다.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완대로 간다면 

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환계획을 길게 잡을 

것도 없이 아에 기채틀 안하고 아니면 극소 

수만 했다가 바토 갚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리고 327억 기채승인 하지만은 현재 예 

산 범위안에서 쓰고, 또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만 우리 충북교육 예산 

으로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327억까지는 

다 기채를 하지 않겠다는 에김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채를 굳이 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⑩ 간사 이기수

기채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별도 서면 

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 

금 기채하라 한다든지 그때 그때 해 가지고 

서 이자까지도 물고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저 쪽•어) A七?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설명읊 더 드린다면은. ……

⑩ 간사 이기수 

예, 에.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327억올 저희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7억을 지금 예산이 통과되 

자마자 바로 얻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한 자금을 학교률 신설하거 위 

해서 인제 여기서 지금 160억울 얻는다, 

32◎억읊 얻게 된다, 이렇게 애기를 하면은 

그것이 하는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한꺼 

번에 327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시 

점에 ^다금 여유를 봐가며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327억을 다 기채를 하기 이전에 교 

육인적자원부 방침대토라면 돈이 오지 않겠 

는가, 그렇다면은 이 327억이 외형상 위원 

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집행은 

아마 327억까지 다 가지 않을 걸토 저회들 

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래서 이게 지금 기채문제는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이제 어느 특색사업에 의해 가지 

고서 기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비단 충북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 지방 교육청이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이 

지원된다고 하지만은 이 기채에 대한 그 관 

리문제, 장기적인 상환문제, 또 교육인적자

원부가 어떻게 이것이 바로 지원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들올 좀 계획울 세우셔 가지고 

서, 물큰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 

된 금액인데 우리 지방교육재정으로서 부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주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계획성있게 이걸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⑩ 간사 이기수

두 번째, 지금 327억 기채하는 중에는 고 

둥학교 40명을 학생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면 교실 중축수, 교사의 중원수는 충북 전 

체 몇 명이나 되며, 7차 교육과정 시행에 

타른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이나 

교사의 숫자가, 중가 수요가 있을 것 아닙 

니까, 그거하고 맞들리는 애기인데 결국 설 

상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도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실도 더 필 

요해야 되는데, 또 이게 40명에서 35명으로 

급당 인원을 하향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교사의 중원 수요나 또는 교실의 수요가 있 

을 것입니다.

그거 양쪽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빅■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우리가 인원을 하향조정하는데 서 

구의 선진국이나 또는 미국의 급당 학생수 

에 대한 것을 1〇개국 정도만 조사한 게 있 

으면 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제2차 이산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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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

우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주 

요골자 중에서 주로 초 • 중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되！ 있어서 이번에 저 

희돌이 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 • 중학교 기본계 

획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지금 안된 단계에 있고, 고 

둥학교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웠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 

다.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W학급이 중가되고 또 7차 교육과정 

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76억을 

투자해서 교실을 상당히 인문중심으로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지침 

에 의하면은 7차 교육과정도 계속된다, 그 

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도 계속 중설을 

하고 또 이변에 학급 하향조정에 따른 교실 

도 계속 중축하라, 또 이번에 중축을 해서 

분리되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7 

차 교육과정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학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수 

한 고등학교 교원만 늘으면 211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원은 전국에 1만 6,500명 정도가 느는 걸 

로 지금 되!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 

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211명이

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현재 학급당 교 

원수률 기준으로 해서 추정하는 수이고 실 

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이 하 

달괘야만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 교원수급 

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저희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를 

2003년부터, 즉 2년 후에부터 洗명으로 하 

향할 경우에 청주교육대학 출신들 가지고는 

도저히 정원을 준다 하더라도 충원하기 어 

렵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 

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건 

의하고 직접 또 관계관을 만나서 말씀도 드 

렸고, 부교육감 회의때 또 두번에 걸쳐서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교원수급이나 교실 

을 짓는데는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대로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요거에 

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다만 한가지 

시기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 

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신설 

박•교를 두 개를 짓다 보니까 벌써 복대고둥 

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가 이미 들어갔는데 

나머지 두 개에는 지금 부지를 이제 겨우 

물색해 본 단계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 1학 

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 

측시켜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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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실음 

9 0 개를 중축하고 7 차 교육과정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는 신설학교 대로 저희 

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ᅩ내에서 하겠습니 

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0 ECD 국가가 

3 5 명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 

리 도롤 비롯해서 우리 나라 학생수가 초 • 

중 • 고등학교 해서 3 5 명 내지 4 8 명으로 편 

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가지고 

는 敗CD 국가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2 1 C 지 

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 

하기에는 상당히 교육여건이 열악하지 않느 

냐,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단안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하는데, 참 

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학급당 평 

균수가 뭐 3 8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 

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일본 3 2 명, 프랑스 

2 5 명, 미국 2 3 명, 영국 2 2 명 그래가지고 거 

의 2 0 명 내지 3 0 명의 범위 내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4 0 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기채에 어려 

움이 있더라도 심의를 좀 잘 해 주십사 이 

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골쎄,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은 지금 고등학교가 1 , 2 5 7 학급이지요, 그런 

데 이제는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학급 

당 인원이 보통 평균 3 8 명으로 돼 있습니 

까?

⑩ 기책관리국장 이장길

원래 저희들이 정원읊 줄 때는 4 0 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본선율 1 학년때 입학율 4 0  

명씩 해 ♦더라고 그 동안 정원 의 입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학을 가고 이래 가지 

고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뭐 솔직 

히 말씀드려서 머달되는 경우가 좀 있음 뿐 

아니라 중간에 이능현상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은 뭐 한 3 0 명 편성 

된 데도 있고 또 시내 같은 테는 아마 4 2 , 3  

명 편성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련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얼핏 보기 

에는 말입니다, 1,257학급에서 대개 1,100 

학급으로 는다고 그래도 5 명 정도 는다면 

학생이 이럴 적에 시내 여중학교에 35명이 

라고 해서 5명을 억지로 갔다 붙일 수는 없 

는 일이고 대개 도시지역에 인원이 많어 늘 

을 덴데 그럼 7 , 2 0 0 명 이상 인원이 는다면 

계산 3 5 학급으로 느는걸 따진다면 2 0 0 학급 

이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은 이제..........

⑩ 간사 이기수

지금 말입니다, 능촌학교 우리가 1 , 2 5 7 학 

급인데 능촌학교는 결국은 3 5 명이 되는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5 명이라고 

해 가지고 5 명을 도시학생을 억지로 갖다가 

3 5 명으로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떼어다가 

붙일 수도 없는 에기고 도시학급에 보통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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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 상  4 5 명 이 라 든 지  어 느  경 우 엔  5 5 명 이  

될  수  있 다 고  한 다 면  그 게  인 제  결 국  따 진  

다 면  인 원 수 가  1 , 1 0 0 학 급 으 로 만  는 다 고  해  

도  능 촌 학 교  벤 다 고  해 도  1 , 0 0 0 학 급  이 상 으  

로  본 다 면  곱 해 서  나 M 본 다 면  한  7 , 0 0 0 으  

로  된 다 면  3 5 로  나 눈 다 면  2 0 0 학 급  이 상 이 면  

1 0 0 학 급 의  소 요 로  따 졌 을  때 는  상 당 히  부 족  

한  액 수 를  우 리 가  에 산 안 이 나  이 런  게  되 는  

거 지 요 ?  계 획 이  어 떻 게  됩 니 까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아 ,  지 적 을  참  잘  해  주 셨 습 니 다 .  지 적 을  

잘  주 셨 는 데  저 희 들 이  아 까  기 회 가  없 어 서  

말 씀 을  못  드 렸 테 요 .  솔 직 히  말 씀 드 려 서  이  

제  3 5 명  하 향 조 정  하 는 데 는  실 업 학 교 는  현  

재  1 학 년 만  적 용 하 는  걸 로  저 희 들 이  계 획 이  

쾌  있 습 니 다 .  r
지 금  이 기 수  위 원 님 이  말 씀 하 신  게  다  맞  

습 니 다 .

그 런 데  실 업 학 교 가  지 금  공 장 에 서  보 통  

수 업 읊  하 고  실 험  •  실 습 이  많 이  있 기  때 문  

에  실 업 학 교 까 지  과 연  2 , 3 학 년 까 지 를  현 재  

하 향 조 정 해 서  편 성 할  경 우 에  교 실 을  상 당 히  

많 이  지 어 야  됩 니 다 .  지 금  2 0 0 학 급  이 상  지  

어 야  되 는 데 ,  그 러 면 은  2 년  후 에 는  실 업 학  

교  교 실 은  그 냥  남 아  돌 아 갑 니 다 .

그 래 서  우 리  같 은  경 우  신 입 생 부 터  3 5 명  

으 로  받 아 들 이 고  인 문 학 교 는  현 재  편 성 되 어  

있 는  것 도  다  3 5 명 으 로  2 , 3 학 년 도  하 되  실  

업 학 교 는  빠 지 기  때 문 에  이 게  1 1 2 학 급 으 로  

줄 어 들 었 고 ,  두  번 째 는  이 제  우 리 가  지 금  

다 른  시  •  도 에  비 해 서  인 문 •  실 업  비 율 이 ,

수 용 률 이  상 당 히  낮 습 니 다 ,  인 문 이  실 업 보  

다 요 ,  다 른  시  •  도 에  비 해 서 .  그 래 서  실 업  

학 교  1 학 년 들 을  3 5 명 으 로  받 아 들 이 고  남 은  

정 원  한  학 급 당  5 명 씩  정 원 이  늘 어 나 고  그  

남 는  인 원  만 큼 은  인 문 계  학 교 로  저 희 들 이  

변 형 을  했 습 니 다 ,  그 래  가 지 고  그 걸  포 함 해  

서  1 1 2 학 급 이  늘 어 나 는  겁 니 다 .

그 래 서  저 희 들 이  학 부 형 님 들 의  그  요 망 사  

항 은  인 문 계 틀  가 거 보 다  품  늘 려 서  한  6 5 었  

정 도 로  지 금  높 였 습 니 다 .  그 리 고  이 제  다  

알 다 시 피  청 주 상 업 고 등 학 교 가  지 금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토  교 명 이  변 경 되 면 서  기 존 학 급  

9 학 급 으 로  나 가 기  때 문 에  그 걸  포 함 하 면  저  

희 들 이  수 웅 률 이  당 초 에  인 문 학 교 가  5 5 .  以  

에 서  6 1 . 5 % 로  해 서  과 거 에  위 원 님 들 도  많 이  

지 적 을  해  주 셨 습 니 다 만 은  인 문 학 교 를  갈  

수  있 는  기 회 를  좀  확 대 했 습 니 다 .  그 래 서  

단 순  실 업 학 교  때 문 에  그 런  현 상 이  나 타 났  

다 고  말 씀 드 릴  수  있 습 니 다 .

•  간 사  어 기 수

다 음 에 는  에 산 에  보 면  말 입 니 다 ,  그  구 성  

비 라 는 게  있 는 데  총 예 산 에  대 한  그  항 목 에  

대 한  비 율 을  얘 기 하 는  겁 니 까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몇  페 이 지  말 씀 하 십 니 까 .

⑩  간 사  이 기 수  

아 니  모 든  예 산 이  이 번 에 . . , . .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그 거 는  전 체 예 산 에  대 한  비 율 로  이 렇 게  

지 금  파 악 이  되 고  있 습 니 다 .

⑩  간 사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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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거는 총에산에 대한 그 항목에 대 

한 에산의 비율이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지요, 지금 기존 에산 플러스 이번 

추경이 들어간 그 비율.

⑩ 간사 이기수 

그 러 면 ......

_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총예산에 대한.

⑩ 간사 이기수

총예산에 그 항목에 대한 비율이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⑩ 간사 이기수

그러면 이것을 지침에 의한 겁니까, 그때 

그때 비율로 따지는 겁니까?

⑩ 기러관리국장 이장길 
금액에 따라 비율이 산정 됩니다，비율이 

먼저 산정된 게 아니고. 금액이 나오고 그 

비율을 구성비로 냄니다.

⑩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침이 없 

는 얘기고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

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인건비, 그러면 우리 총 

인건비가 호봉별로 인원별로 나오지 않습니 
까?

⑩ 간사 이기수

^1, ^1.

⑯ 기획관려국장 이장길 

그럼 인건비률 먼저 딱 떼어내 ♦으면 거 

기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세우고, 

학교운영비 세우고, 이렇게 '즉 하다 보면은 

총액이 나오고 또 재원 연초 계획이 나온 

다옴에 세입•세출이 건건이 되면은 그때 

구성비를 내게 됩니다.

⑩ 간사 이기수 

나중에 최후에.. . . . .
⑩ 기픽®리국장 이장길 

요 거 는 ......

⑩ 간사 이기수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얘기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교원이나 학생연수나 교원연수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많이 시켜야 됩니 

다, 많이 시켜야 되고 또 학생들도 연수하 

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예산에서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⑩ 기러관리국장 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사실 교원들이 재교육이 지금 위원님 염 

려하신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커리퓨럼이 1년마다 한 번씩 바위는데 교 

원돌이 재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육:라 

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옴이 

있어서 교육부나 저희들이 상당히 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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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 

다.
주로 그런데 교원연수에 대한 경비가 국 

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교원연수 

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도 많은 재교육을 가고 

싶어도 이제 소요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고 또 교원들이 1정올 따거 

나 상급자격울 따거나, 아니면 a 장•교감 

승진하는데 있어도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머치기 때문에 교원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 

이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또 그 

희망자들을 다 수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지금 편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 

에서 이제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합니다만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비는 국고로 되 

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대로 교원연수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잘 편성해 보겠습니다.

⑩ 간사 이기수 

예, 해외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는 영어과가 지금 

미국의 치코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 

수코스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교육인 

적자원부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인원을 추 

천에 의해서 가는 소수의 인원만 가고 있습 

니다.

그래 • 9 8 년도부터 IMF가 있다 보니까 그 

것이 교원들까지 해외연수률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없어서 다소 저희들이 거 

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⑩ 간사 이기수

많이 확대해서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기팩관려국장 이장길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꼭 2분 모자리•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쪽도 조금 피로하실 

테고 질의하는 쪽도 좀 저기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 

다.
편참으시겠지요? 

r 에,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〇시 s m  정空" 

ciiAi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좌석읊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일 위원님 차례인 것 같은데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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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여건개선 및 교 

육환경개선올 위한 시설비토 특별교부금이 

4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從CD 국가수준 

으로 학급당 3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 .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둘,.. 중학I  셋을 이제 

설립하는 것으로 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 

지 그게 잘 되겠는가, 동}는 걱정이 앞서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공사의 대체적인 스케풀을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설계는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납 

품틀 받아서 언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대 

충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그런 거가 궁 

금하고, 두 번째, 공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벌려놨을 경우에 가똑이나 부즉 

한 우리 교육청에 기술직이나 관계 공무원 

들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감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 업자들이 들으면은 저를 욕할는 

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업자들이 공 

사를 날림으로 하려고 뭐라도 덜 쓰려고 하 

는 게 아직도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눈만 

돌아가면 뭐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소리가 파다한데, 더구나 요전에도 건설업 

체가 난립을 해 가지고 공사 하나를 따기 

위해서 한 건당 수백 명씩 온답니다. 그러 

면 따기 위해서 저가로 수주해 ♦고 어떻게 

든지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영터리 공사를 

하게 마련인데 가령 이거률 어떻게 효율적 

公 g  감독올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궁금

하고 또 한가지는 고동학교는 내년부터 시 

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돌이 걱정하 

시는 것처럼 올 가율에 교실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인제 9월인데 9월 

되면은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할벤데 동절 

기에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과연 성실한 

시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당 고등학교 학생 35명으로 맞 

추고 ?차 교육과정 수준별 선택별 중심교육 

읊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는 뭐 교실은 

어렵계 어떻계 철야 작업틀 해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 

토 선생님들이 211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 언 

제 모집공고률 내서 언제 채용고시률 봐 가 

지고 언제 교육을 시켜서 배정을 할 건지, 

그것을 우선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 길입니다 .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금 너무나 방대한 

양을 단기일 내에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 

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사 스케풀에 대해서 염려롤 

해 주셨고, 또 많은 공사장이 난립함으로써 

감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 고등학교 신설 

에 따라서 특히 그 공기가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211명의 교원정원에 

따른 채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올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사 스케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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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 

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다른 거와 달리 기 

간을 너무나 단축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 

점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 

하면 예산 성립 전이라도 타 예산에 그 집 

행잔액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9월 20일 

부터 공사에 착수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지만 

은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 

되기 전에, 즉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집 

행읊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 그 

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7차 교육괴•정 때문에 교실을 짓는 학교에 

주로 학생수가 들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 

희들이 9월 25일날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 일정을 열흘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당기는 둥 행정 절차상에 당길 수 있는 기 

간은 최대한 당기되,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 

다고 그래서 학기에 맞워서 공기는 부즉하 

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절차상 

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특히 예를 들으면 설계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사기간을 날씨에 따라서 다소 

축소해서 정지시킨다든가 하고, 그래도 다 

소 지연돼서 3월 달에 개교가, 사용할 수 없 

어서 4월 달에나 5월 달에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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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교실이 수용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 

서는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울 우선 사용 

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 특별교실 중에서 일 

반적으로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 한 

두 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별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난립에 의해서 부실공 

사률 상당히 우려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 

로 공사 감리단을 구성 •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계 직원들 가지고는 인 

력이 부즉할 경우에 지역교육청 직원까지를 

합쳐서 전 인력을 가동해서 공사가 날림공 

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설감리단 활웅읊 

적극 활용하고, 또 최대한 이 사업이 확정 

된 후에는 현장에서 거의 이제 방문을 해서 

공사현장읊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 

겠습니다.

그래 고교시설 기간에 대해서 상당히 우 

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 

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기한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2004년으로 하느냐, 

2003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돈 

을 준다고 그럴 때 또 학교를 하나라도 만 

들어 ♦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3년으로 이제 정부시 

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복대고등학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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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예 산 심 의 를  

잘해 주셔서 진행이 착 착  잘 되 고  있 는데, 

고 동 학 교  두 개에 대 해 서 는  상당히 걱정이 

되 는 데 , 다행히 여기 있는 우리 기 획 관 리 과  

장님이 또 워낙 열심히 움 직 이 고  그 래서 부 

지 가  정 지가 된 터 률  우 리 가  확 보 를  하 다 보  

니 까  거기에서 공 기 는  많이 단축이 됐 습니 

다.

그 리 고  이제 이것이 9월 15일날 예산이 

통 과 가  되면은 바로 저 희 들 이  설 계에 들어 

가 가 지 고  하는데 저 희 돌 이  현재 신 설 학 교  

툴  설 치 를  할 경 우 에 는  완 성 학 급 으 로  시설 

을  해 왔던 것이 사 실 입 니 다 . 그 러 나  이번 

에 한해 서 는  완성학급의 설 계 률  해서 공 사  

를  하 되 , 우선 2W3학 년 도 까 지  1학 년 을  수  

용 할  수  있는 시 설 을  우 선 적 으 로  시 공 을  해 

서 학 생 들 을  받고, 다 소  좀  현장이 어 수 선  

하 지 만 은  2 ,3 학년 것에 대 해 서 는  조 금  늦더 

라도 1학년의 수업에 지장이 없 도 록  최 대 한  

노 력 하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이 일 정 계 획 도  에산이 통 과 되 는  

대 로  저희들이 계속 내 드 리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지 금  학 생 수  하 향 조 정 에  따 른  학 

급 중 가 와  7차 교 육 과 정 에  따 른  그  특 별 선 생  

님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 한  채 용 계 획 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 주시면서 이 계 획 을  

말 씀 하 셨 습 니 다 .

이 계 획 은  지 금  현재 중 학 교  계 획 하 고  고  

둥 학 교  계획이 같이 통합이 돼서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수 급  계 획 으 로 , 교 원 들 로  형성이 

됩 니 다 .

그래서 교 육 인 적 자 원 부 에 서  지 금  관계거 

관 하 고  중  • 고 등 학 교 暑  툼합해서 교 원 올  지 

금  작업을 하 고  있는 것 으 로  지 금  업 무 가  

파악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들 한 테 는  아직 전문이 시달되 

지 않았는데 전문이 시 달 되 는  대 로  곧 바 로  

계획 을  착수해서 2002학 년 도  3될 1일날 수 

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 대 한 도 로  기 간 을  단 

촉해서 모 집 울  할 계 획 입 니 다 ,

이 것 도  교 육 부 로 부 터  정원이 시 달 되 는  대 

로  이 세부일정이 나오면 위 원 님 를 께  분명 

히 보 고 드 리 겠 습 니 다 .

이 상 입 니 다 .

⑩  이 상 일  위원

하 여 튼  공 사 률  우리 공 무 원 들 이  하 시 는  

것도 아 니 지 만 , 그  심 지 어 는  지난 번 에  어 느  

학교에 가 봤더니 업 체 가  시 공  중에 부 도 를  

냈어요, 그래서 가 득 이 나  〇}주 짧 은  공기에 

어 려 옴 을  겪는 것 을  봤는데 하 여 른  최선의 

노 력 을  다해 주 십 사  하 는  부 탁 을  드 리 면 서 , 

두  번째 질 문 올  드 리 겠 습 니 다 ,

거기 다목적 교 실 을  신축 하 는 데  교 육 부 에  

서 특 별 교부금이 내 려 오 죠 ， 그  내 려 오 는  것 

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 자 체 로  얼마,

1야 를  중액해 주 는  것 으 로  이렇게 나 와  있 

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 률 적 으 로  똑같이 

10%률  중액해 주 는  것 인 지 , 아 니면 학생 수  

의 규모, 도 시 와  농촌의 규 모 가  cl를 테 니  

까, 좀 차 등 을  두어서 배 분 을  하 는  것 인 지 .

제 가  자 꾸  지 역에 대한 에 기 를  해서 죄송 

합 니 다 만 은  충 주 에 는  예 성 여 중 • 고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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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쓸 수 있는 다목적 교실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픔더 M하에 

구에받지 말고 두 학교가, 또 학생수도 

1,000명이 넘는 데가 두군데나 1,000명이 

넘으니까, 그런 데 하고 학생수가 한 3,4백 

명밖에 안 되는 학교하고 똑같이 일롤적으 

로 1於만 더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되면 음에 3회 추경에 

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또 학생이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좀 

차등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 

떠십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돌이 위 

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 

부금이 읊 때에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전 

국 수준에 맞춰서 초 등 • 중 등 •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생수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한 그 사업물량이 정해지고, 그 사업물링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시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이 6억을 더 편성 

하지 아니한 사유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침이 조금 달 

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특별 

교부금을 주면은 그것율 전액 저희들이 썼

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대경비나 이런 걸로 

그걸 더 쓸 수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남는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라 

는 것은 엄격히는 반납하라는 애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정부 

률 상대로 한 그 계약에 관한 법률 둥에 보 

면은 보통 87.635정도의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物s 조 

금 남짓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에산을 반납을 헤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 

에서 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들이 좀 너무, 계척을 좀 변경해서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 도로서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10% 정도 그 낙찰 

률을 감안을 해서 10와 정도를 넣다보니까 

학생수를 감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떠한 사업이 교육 

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학생규모가 크면 몰큰 강당도 크 

고, 교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 

데, 현재 저희들 관례대토는 사실상 특별교 

부금에 대해서는 교육부 사업승인이 나온 

대로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울 

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부에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 

미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 사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것을 우리가 또 양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하는 것도 행정형편상 또 맞지도 않을 뿐더 

러, 저희들이 또 어느 학교는 돈을 풀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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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느 학교는 풀이기가 행정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 

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 

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이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잠깐 제가 간추린 보충설명을 율리겠습니 

다.

예성여고는 큰 강당 같습니다.

청주고, 상당고나 이런 데와 규모가 같습

니다.

이것은 아마 학교별로 쓰시기에는 큰 지 

장이 없을 겁니다.

⑩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학교시설비 현황, 이것에 조금 궁 

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경고등학교 하고 용임•고 

둥학교, 두 개 학교에 설계비가 2억 1,58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에 분평중학교 설계비 

는 4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여, 그 

러면 어떻게 즉림중학교 하고 두 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용암고나 가경고는 

2억 1,500인데, 뭐 학교규모에 따라서 약간 

의 차이는 있읊 수 있지만 거의 배가 넘는,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지 좀.........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설계비룰 저희들이 산정하는 과정은 교실

이나 아니면은 그 부속시설율 짓는 사업의 

규모의 몇 었를 설계비로 쏠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 몇 %률 보태서 시설비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학교같은 경우가 고동 

학교 보다는 같은 학급이라도 조금 틀릴 겁 

니다, 아마.

⑩ 이상일 위원

아니, 그런데 롤린다 하더라도 학교률 두 

개 짓는.. . . . .

⑩ 기획관려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 장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 율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죽림중 하고 분평중, 두 개 

거를 합친 겁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물량은 하나라고 했단 말 

여? 그러면 죽림중도 2003년 설계비 1식, 

그래가지고 물량 하나，그래가지고 단가롤 

2억 한 2,000, 이래 놨으면 내가 착오를 안 

일으키는데 족림중은 빈킨:으로 놔웠고, 분 

평중학교 하나면 물량 하나, 이래가지고 해 

. . . . . .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2개교가 합쳐진 것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두 개교를?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둘 다 2억 남짓한 거니까, 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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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더 있 

어서........
이거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 학예행사 

지원에 “양성평등 청소년영상제 제 작 지 원 ” , 

그럼 이거 남녀평등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인가 본데, 이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것율 설명을 해 주 

세요.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박 종 _

예,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제전여고 하고 충주정보산 

업고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80만원씩 지원이 된 

에산입니다.

⑩  이 상 일  위 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 

들도 한번 시청할 기회가 있습니까?

•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박 종 대  

이게 또 교육부에서 20팀입니다, 전국에 

서. 그래 이제 20개 림 중에서 저희는 두 

개가 선정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그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입상이 되면은 

나중에,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⑩  이 상 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 원 장  이 충 원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조 일 환  위원

뭐 질의에 앞서서 요즘, 국장님 우리 교 

육청 직원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사무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라 할까, 황당하다고 할까, 

정말 주야가 모자라서 참 고생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동정이 갑니다.

마치 모 일간지의 사설에도 이야기 했습 

니다만은 전시에 전쟁을 치르는 듯한 교육 
행정이다, 이런 표현이 사설에서 나왔습니 

다.

또 본 위원도 평시 생각할 때 교육의 원 

리에 벗어나는, 이 교육의 행정이 지금 자 

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제가 저희 의 

장님께서 여뭐봤습니다만은 정말 전국적으 

로 교육위원들이 이번에 추경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제고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것에 대한 것은 〇>무 얘기 없었습니까, 그 
랬더니,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 

서, 국가시책에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은 어차피 이제는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된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여러 위 

원님들께서 염려 걱정하시는 게 바로, 바로 

이러한 날짜도 없는데다가 또 아직 준비도 

안돼 있는 상래에서 교실만 지어가지고 우 

리 교육수준을 0ECD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과연 갈 수 있는가. 우리 집행청 여러분들 

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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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국장님 아니더라도 과장님, 또 담당관, 

또 담당 계원도 좀습니다, 워 질의가 있으 

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폭넓게 주

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계획안을 이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맨처음에는 

총광표 주요사업설명이나 시설별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것만 딱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⑩ 조일환 위원
저번에 회의도 그했고 에산심의할 테도 

주문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별도로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심 

지어 일주일 전에 배부되는 이러한 안에 이 
것이 제가 꼭 배부하는 저희 직원에게 부탁 

읊 해서 그 이후에 왔으니까, 저는 부탁을 

안했으면 이러한 자료 구경없이 그냥 심의 

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속기 

똑에 을릴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어째 이렇 

게 워원들 입장에서 의안제출율 좀 챙겨주 

시지 않는가,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적 
어도 공적으로 속기록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은 꼭 좀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부 

탁을 읊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보면은, 거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제가 잘못 챙겼는지 

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례 제5장 제34조에 보면은, 교육감은 제

77조 및 영 M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 

하는 에산올 편성하기 전에 때년 공유재산 

의 추I득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읊 받아 

공유재산올 뒤독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본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소위 

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수차 애기를 하고 금 

년도에 정기 에산읊 심의할 때도 이러한 과 

정을 안 밟은 사업이 없느냐,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의안 보면은 

또 있어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테 

률 사문화 시켰어요, 조례를. 그러니까 동 

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회 교육위 
원회가 바큰 기관도 아니고 솔직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8월달에 별 

로, 초에 한 번하고 그냥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고 해서 어렵더라도, 또 어렵지 않더라 

도, 조례롤 왜 만들어, 조례롤 위반하고 의 

안심의률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얼마나 부고 

러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세가지 다요.

⑩ 조일환 위원

아니죠,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이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청에서 관리계획을 

예산에 앞서 한달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에 국가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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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일이 한달만큼 그렇게 여유를 주게 

되면은 내년도 신학기에 학교률 설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전국에서 우리 

도의회가 가장 늦게 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다른 시 - 도는, 6 

개 시 • 도가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획관리과 직원들이 

거의 밤 새우다시피 하고 교육부에 가서 며 

칠씩 밤새워 가며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획 

과에서 한두 사람이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사업이 맞몰려서 종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 따르고, 그 시설이 따 

른 다음에 또 교•왼수급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한 그 담당 과장님 

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과에서 이제 일을 종합적으로 하다보 

니까 이번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하신 그 교육여건개 

선이 너무 조급하게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 

씀도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라 

는 격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산서안을 배부할 때에 시설계의 부속서류 

롤 못냈느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솔 

직한 애기로 교실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에산이 90개 교실을 진다고 그러면 90개 교 

실을 금방 동시에 교실규모라든가 계단실이 

라든가 화장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정도 기획관리과의 예산에 수급이 좋 

다, 90개 짓자, 그러면 그때부터 학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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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라든가 계단실울 지어야 되느냐，화장 

실율 넣어야 되느냐의 판단하는 데에 저회 

들이 2일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주 죄송스럽게 생 

각하고, 이번에 한해서는 상당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례에 되! 있는 기간을 제 

대로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  조일환 위원

국장님 말씀읊 제가 자꾸만 홈을 잡으려 

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에산 
을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하기 전에 주요사 

업이나 학교시설이 결정이 돼야 되죠. 그거 

없이 예산을 세우고 그거 없이 이 예산안을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행정이 

계획이 앞서고 뒤에 집행이 따라감에는 롤 

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산사업만큼은 

예산하고 계획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것 

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하더라도 예 

산 뒷받침 없는 예산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타 시 •도 

의결이 이미 들났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교육행정에 관한 수준을 스스로 인정을 하 

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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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율 위원회에서 심의률 안했다든가, 지 

연을 시켰다든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이 맞습니다. 늦은 이유가, 늦은 이유가 우

리 직원들이 일손도 모자라고 밤읊 세워도' - , x

모자란다, 이것은 이_ 가 갑니다만은 타 

시 • 도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추진상에 늦 

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나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다，저는 그렇게 봅니 

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가 그 다음 질의를 드리고---- ...

과장님 조금 이해하세요, 조금 있다... . . .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⑩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럴 시기 

가 없었다，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이 전쟁 

치르듯이 했다, 그러면 신설교에 관한 계획 

은 언제 세움니까? 2 0 0 3 년도입니까, 율라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언제 세웁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번에 같이 검토했습니다, 에산하고.

⑩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께요.

여기에 보면 연간 계획서롤 세우게 돼 있 

단 말이에요, 그렇죠?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⑩ 조일환 위원

그럼 저희도 세운 계 있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 

는 것이 이것이 정부에서도 계획이 안 나은 

상래인데 그것읊 우리보고 하 라 고 ,.....

•  조일환 위원 

아니죠.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이 관리 공기는 관리계획이라 

는 것이 그럼 다른 시 • 도에는 다 고럼 한 

달 전에 냈습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도는 

벌써 통과웠는데 거기도 한달 전에 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읊 집행 

할 때 상급기관에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것 

이지 조례에 무리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 

면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공개를 하 

면 어떻합니까?

⑩ 조일환 위원 

아 니 ......

⑩ 위원장 이충원 

가만히 계세요, 제 직편입니다.

저희가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적어도 

외면상 서로 감정이 엇갈리는 듯한 오고가 

는 대답은 서로가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조일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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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요，위원장님, 주의률 주세요.

⑩ 위원장 이충원 
아니, 제가 주의롤 준 겁니다.

⑩ 조일환 위원

위원에게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런 불손한 래도로 이게 지금 심의가 되겠 

습니까?

⑩ 위원장 어충원

돌쎄 가만히 계세요. 한 걸토 이미, 주의 

를 준 걸토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 

다.

⑩ 조일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되！ 있느냐 

이겁니다. 평소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급 

박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 

를 했어요. 그럼 국장님께서 우리 충북교육 

에서 예산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2001년 

도에 이 연간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 연간계획서를 미리 위원에게 배포 

해 주면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 에측도 

할 거고，의안심의나 위원활동에 참고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5명을 

맞추는 거기에 대한 급박히 내려온 그 에산 

에 관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오 

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을 시정하고, 이것은 마치 뭐라 하면은 저 

사람 무슨 감정 있어 하는 것처럼 그런 래 

도로 공박을 하고 말이요, 국장님이 어느

의회 가서, 국회의원에게 감사할 때 한번 

교육감이 어떤 _ 도로 했습니까? “예, 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저한테 그 

런 게 있으면은 개별로 주세요. 저는 이 위 

왼회의 위신울, 공신을 위해서 제가 그걸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질의와 답변을 좀 정중히 서로 해 주시기 

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한 것에 대 

해서 상당히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말의 표현율 

제가 조금 좀 과격하게 했거나 아니면 좀 

그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⑩ 조일환 위원

이것은 오늘 이것에 대한 것은 교육감에 

게 시정촉구를 공문으로 위원장이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이번의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평소의 에산, 서울시교육청의 계 

획서롤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도 벌써 내년 

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거다, 인사계획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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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옵니다, 시설계획서 나옵니다. 그럼 타 

시 • 도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느냐, 이러 

지 않아도 장학관이 어떻께 하고, 정규교사 

는 어떻게 교체하고, 전문직은 어떻게 채용
- -；수::’

을 하고 그계 전부 다 去讀... 연간계획 이 

미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이주원 국장께 

그것을 하나 사본을 드렸어요. 어째 충북교 
육이 무계획하게 이렇게 하느냐，저는 그것 

을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오해 없 

으시도록, 또 우리가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시설계획 | 세우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 
영하자는 거지, 제가 여기서 뒷 때문에 이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까? 이해롤 헤 주시 

고, 국장님도 조금도 제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거라도 

지금 안 됐으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있고, 먼저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77조, 34조룰 들으면서 

지방재정법, 자 이런데 어째 그래 우리보고 

동시에 이걸 갖다 하라면, 평소에도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음 취하하면은 이 

것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야 되고，이것을 

살리면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되고，이 변 

한 공정식 아녀, 너 해라 말야, 그런 얘기 

가 과거에 있었어요. 또 요청을 했고 시정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조 

금도 오해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시 

간 때문에, 요 아까 지방채 애기 아주 상세 

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많 

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워블께요. 기채의 약정이 있죠, 어떻게

기채률 하겠다.
⑩ 기팩관리국장 이장길

예, 있습니다.

⑩ 조일환 위원
그것을 하나 좀 주시되, 그 다음에 이 금 

융기관은 어디률 하든간에 어저께，그저께 

인가 한빛일보에 김 모 기자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조흉은행 내에도 또 기업은행 이 

런 데서 예금째일읊 다닙니다, 쎄일, 저도 

사업을 하니까 저희 업장에도, 금융기관에 

서 이제 바뭐었어요, 돈 좀 켜달라고. 몇 % 

요, 연 7務 정도, 연 정 도 .  또 우리 김 

모 기자가 쓴 것에 의하면 조훔은행은 

6.78%인가, 6,68%인가. 그래서 이 기채의 

이것이 우리가 벌써 금융기관에 이표>를 내 

린 게 상당히 오래괘요, 금년 초부터입니 

다. 이게 좀 내려갔고 보헐회사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3백 몇십억, 천여 

억원, 이게 한달에 만약에 0.1%만 예산을 

줄였다면 얼마의 이익이 남는가, 얼마의 이 

익이 남는가. 어쩌자고 지금도 7점 몇 %의 

안을 올려야 되느냐, 어쩌자고. 적어도 이 

것을 올리기 전에라도, 우리 단가입찰해서 

예산 많이 절감했어요. 또 예산울 잘 운영 

을 해서 순 재정 이익만도 뭐 작년, 재작년 

인가 신문에도 난 걸 보면 몇십억 단위 아 
닙니까. 그렇게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하는 

본 도에서 어째 기채를,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그래서 

이 경쟁시대인데， 경쟁시대인데 단가입찰도 

약정기준을 배포하고, 단가입찰처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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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겁 니 까 . 더 구 나  개인의 신 용  가 지고 

도  금 융 기 관 에 는  울 어 줄  때 적 어도 10*의 

결 손 을  보 고  하 는  겁니다, 이자의. 그런 위 

험 부 담 을  하 는  것도 6점 몇 »대 가  나왔는데 

국가에 서  하 는  것은 10物  신 용 도  아 닙 니 까 , 

100法. 제 가  에 산 컨대 6.0%대 에도 이 것 을  갖 

다  쓰 시 오 , 하 는  기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이 다 . 그래서 저 는  정 말 로  진 심 으 로  부 탁 을  

합 니 다 . 이것만은 우리 국장님께서 제 가  말 

씀  안 드 려 도  더 잘 아실 겁니 다 . 추 진 을  

하 시 고  앞 으 토  사 무 감 사  이전 에 , 행 정 사 무  

감 사  이전에 추 진 하 는  상 % 을  저 한 테  주실 

수  있 을 는 지 요 ，주실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조일환 위원

에, 정 말  저 는  가슴 아픔니다.

제 가  집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 니 까  수십 

억이 왔다가요, 수 십 억 . 그  다음에 이 것 을  

말 씀 드 린  김에 하나 더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개 인 같 으 면  우리 평잔액이 보 통  한 500억 

된 다 고  그 러 던 가 요 ? 어떻 게 , 재 정 담 당  누 구  

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 지 원 과 장  안용균입 니 다.

평 상  잔액이 정 기 예 금 을  포함해서 약 

1,500에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⑩  조일환 위원
아니 그 러 니 까  정 기 예 금  이런 거 말고 수 

시 로  우 리 가  예 산 을  운 영 하 는  거1 얼마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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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안 용 균

정 기 예 금 올  빼놓고서 일반 보 통 예 금  하는 

것은 몇백억 됩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글쎄 5 ,6 백억 이 라 고  예산, 거의 맞습니 

까? 5 ,6 백억 된 다고 그러 던 데 .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안 용 균

5 ,6 백이 아 니 고  5억 내지 6 억입니다.

왜 그 러 냐  하 면은, 저 희 가  이제 현금 <청 

불 》 일주일 이 상  되 면 은  지 금  현금에 • 의  

금 리 가  붙 습 니 다 . 그래서 정 기 에 금 을  했 다  

가 필요 하 면  해 지 하 더 라 도  보 통 에 금 은  최소 

한 도 로  플 이 고  있습니다.

⑩ 조 일 환  위원

제 가  이 말씀을 왜 드 리 느 냐  하 면 은  만약 

에 개인사업에서 1조원의 예산 을  글렸 다 , 

수백억 절 약 됩 니 다 . 저 는  평 잔 액 이 라 는  거, 

아, 7점 몇 %를 하면서 정기 이 자 가  얼마인 

지 몰 라 도  지 금 같 으 면  아마 전체 준 다  해도 

5% 안 넘 습 니 다 . 그래 정 기 예 금  해 ♦ 고  뭐 

제 도 상  안 되 니 까  어쩔 수  없 고 ， 아 까  국장 

님 말 씀 한  대로 우리 예 산 으 로  쓰 면 은  국가 

에서 오 는  것이 줄기 때문에 이 해 를  합니 

다. 그래서 이런 것 도  평소에 평잔 액 이 나 , 

평 잔 액 이 나  정기에금에 대한 소위 예산에 

대한 그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 

되 ， 이 것 도  제 가  행 정 사 무 감 사  자료에 좀 

달 라 고  부 탁 을  하 려 고  그러는데 효율적인 

에 산 운 영 으 로  절 감한 금액, 작 년 도  좋습니 

다, 그 리 고  앞 으 로 도  예산운영에 절감하는 

방안이 충 북  나름대토의 특 유 한  기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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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니 까  타  시 • 도에 비해서 많 은  에 산 을  절 

감 했 다 고  나 왔 습 니 다 . 그 것 도  좀  주 시 겠 습  

니 다 .

예, 그  따 에  교 실 중 축 문 제 , 지 금  상당
… ，.

히 걱 정 스 럽 습 니 다 , 상당히 걱정스럽습니 

다.

이 것 은  본  위원이 생 각 할  때 지 금  해서 

위원회에서 게 으 름 을  피 웠 든  뭐 어 졌 른  간 

에 지 금  이것이 예산이 괘 가 지 고  도의회 

넘어가서 이것이 한 다 면 은  상 당 한  기간에 

앞 으 로  착 공 하 는  데 까 지 도  한 달  가 지 고  모  

자 라 요 . 그 렇 다 고  설 계 를  어제 주면서 오 늘  

달렐 수 도  없는 거 고 , 콘 크 리 트 가  어제 붓 

고  내일 또  할 수 도  없는 거 고 , 이게 건축 

아 닙 니 까 .

일본의 예 를  제 가  들 겠 습 니 다 .

거 기 는  학 교 건 물 을  세 우 는  데 는  관에서 

공 정 을  진 행 을  시 켜 요 , 관 에 서 . 그래서 어, 

다 됐 어 ， 그  다 음  공정 들 어 가 , 이 럽 니 다 . 

또  일본의 그  지 방 마 다  다 소  차 이 가  있습니 

다 만 은  교실 내 구 연 한 을  35년 으 로  봐 요 , 35 

년. 그 런데 제 가  모  공 고 를  갔 을  때 는 , 이 

학 교 는  43년의 역 사 가  있 어 요 , 그런 데  본 관  

이 말 짱 하 단  말 이 에 요 . 그 런 데  제 가  말 씀 드  

리는 것 은  바토 이 러 한  불 합 리 한  이 런  공정 

에 의해서 진 집이 30, 40년 가 겠 느 냐  이 

말 입 니 다 . 여기에 문 제 가  있다. 방 수 가  제 

대 로  되고, 이상일 위 원 님 께 서  염 려 하 시 는  

대 로  정 말  감 독 할  시 간 도  없 잖 아 요 .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 금  현 재 , 만약에 이것 

이 위법인지 모 르 겠 습 니 다 만 은  제 가 , 제 개

인적인 의 견 이 라 면  지 금  국장님깨서 타 

시 • 도 는  이미 다 진 행 올  하 고  있다, 이러 

한 진전, 어쩔 수  없는 일옮 하면 하 셔 야  

되 잖 어 , 하 셔 야 지 , 그죠? 제 가  불  때 는  그 

래요, 어쩔 수  없잖 아 요 . 국장님 말씀이 이 

거 어쩔 수  없습 니 다 , 그 러 면  하 셔 야  되 잖  

아요. 그래서 앞 으 로  진 행 도  이 것 만 은 , 이 

것 만 은  규 정 이 나  조 례 나  여기에 때달일 것 

이 아 니 라  적 극 적 으 로  정 말 로  이 것 율  진행 

하 는  것이 어 떤 가 , 이렇게 생 각 읊  해 봅니 

다.

그  다음에 이 번에 35명 0ECD 수준의 학급 

증설 때문에 사 립 학 교 도  지 금  포 함 읊  시켰 

습 니 까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  조 일 환  위 원

저 는  내년에 준 공  연 도 를  당 겨 놔  가지고 

시공 자 에 게  지 체 보 상 금 이 나  이런 걸 물 리 고  

부 실 한  건 물 을  준 공 하 는  것 보 다 는  한 두  달 

늦 더 라 도 , 한두 달 늦 더 라 도  정말 완 벽 한  

교 육 시설에서 학급이 중 설 되 는  게 품 다 , 그 

럼 그러기 위 헤 서 는  그 때 까 지 는  대안이 있 

어 야  될 겁니다. 우 리 가  특별교실 보면 우 

리가 반 당  제 가  알 기 로 는  지 금  고 등 학 교 인  

경 우 는  2 .5실 됩니까? 그래서 공 업 학 교 같 은  

데 라 든 지 , 또 는  일 반 계 고 등 학 교 도  학 급 수 하  

면 은  임시 로  음 악 실 , 과 학 실 , 워 라 도  임시 

교 실 을 , 집기면 되 니 까 , 이 러 한  비 상 수 단 을  

하 더 라 도  건 물 만 은  제 대 로  지으 면  어 떨 까 , 

국 장님 어떻습 니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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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픽 관 리 국 장  이 장 길  

에 , 맞 습 니 다 . 열심히 하겠 습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예 , 그 렇게 제 가  부 탁 을  드 립 니 다 .

그  다음에 제 가  실 업 학 교 같 은  데 있죠, 

실 업 ^ ^ .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이 장 길

에, 에.

⑩  조 일 환  위원

이런 테는 아 까  실 업 학 교 도  문 제 가  있어 

서 이제 30명 기준하는데 예 산 을  절감 하 고  

우 선 순 위 로  본 다 면 은  제 가  볼  때 는  거 기는 

고 등 학 교  3학 년 쯤  되 면 은  취 업 도  많이 나 가  

고 , 실습실에 가면 교 실 은  또  비 죠 ， 그렇

죠?

그래서 실 고 나  이런 실 업 학 교  교 실 중 축 은  

제 가  교 육 을  뭐 교 육 을  차 별 화  하 자 는  게 

아 니 라  앞으로 또 51개 교 실 되 면  또  문 제 가  

있을 거 란  말이 죠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에 지 원 하 는  인 력 을  우선 인문계 쪽 으 로  하 

면 은  좀  좀 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 설 학 교  고 등 학 교 가  

개 교 가  되 면 은 , 개 교 가  되 면 은  저 희 들  교 육  

청 관내에 학생수용이 어떻게 됩 니 까 . 고둥 

학교가.

그 러 면  지 금  앞 으 로  더 짓지 않아도 이번 

만 해결하 면  35명 학급이 거의 되 겠 는 가 , 

에상이 어떻습 니 까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지 금  현재 저희들이 5년 동 안  그  계 획을 

확인해 본  결 과 로 는  현재 학생수의 변 동  추

세로 보 면 은  고 등 학 교 가  지 금  3개 교 가  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년 학 생 들 을  분류해서 

받 아 들 이 면 은  학급의 증 가  수 에 는  그렇게 

염 려 대 로  많 지 는  않습니다.

학교에 따 라 서 는  다소 중 가 가  되는 학교 

가 있겠고, 줄 어 드 는  학 교 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그래서 이 중 으 로  투 자 가  안되도록, 이 증  

으 로  투 자 가  안 되 도 록 ,. . . . .

그  다음에 특 별 교 부 금 에 서  아 까  1〇% 절감 

액에서 예 산 을  그렇게 집 행 하 신 다 고  그 러셨 

는 데 , 우리 특 별 교 부 금 을  받아서 소위 반환 

한, 교 육 부 에 다 가  도 로  반 환 한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현 재 까 지 는  반 환한 게 지 난 번  결 산 에 서 도  

보 셨 지 만 은  한 50만원 미 만 입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50만원 미만.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예, 현재까지의 지 침 은  그 냥  쓰 도 룩  되어 

있 었 습 니 다 ， 사 실 상  지 침 은 . 그런데 지 난  6 

월 달 인 가  7월에 나 온  지 침에 의 하 면 은  협 

의가 1,000만원 이 상 은  교 육 부 에 다 가  하라 

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 납 하 라 는  취 지 로  저 

희 들 은  해 석 을  하 고  있습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글쎄 뭐 협 의 를  하 라 는  것은 그 냥  쓸 

수 .. .  왜 그 러 냐  하면 전 용 을  해서 적당한 

곳•어】乂、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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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까 도  10었률 해서 저 는  의 무 적 으 로  쪽별 

교 부 금 올  불 용 액 이  생 기면 그 냥  반 % 하 라 는  

것 을  이 해 롤  하 는 테 , 그 렇 다 면  제 가  왜 의 

심이 생 기 느 냐  하 면 은  기 획 과 에  우리 행정 

담 닿 관 님 인 가 요 , 행 정 #多 관 님 , 우리 낙찰 

금액이 몇 %  선 이 죠 , 저 희 들 이 ?

⑩ 행 정 담 당  이 툼 무

8 7 .745입니 다 .

⑩  조 일 a  위 원

그 러 니 까  0 .2 었의 프 로 테 이 지 가  거기서 

90良 1(까를 절 감 하 고  특 별 교 부 금 에 서  이렇 

게 해서 반 환  안 하 도 록  하기 위해서 그렇 

게 하 신 다 는  말 씀 을  하 셨 는 데 , 그 래 도  0.2% 

의 예 산 은  생 기 는 데  제 가  의심이 가 는  것 은  

그럼 의 무 적 으 로  반 환 을  했 다 면 은  반 환 을  

했 어 야  된 단  말 이 죠 , 그  동 안 에 , 어떻게 된 

겁니까?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그 것 은  이제 낙찰율이 그  이 상 을  넘어가 

지 못 하게 하 는  세 번이 한 계 이 니 까  실질적 

으 로  입 찰 을  보 다 보 면 은  그  이 하 로  떨어지 

죠. 그  다 음에 그  잔액이 이제 이 금액이 

보 통  5억 내지 6 억 정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을  넘 는  경 우 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 겠 느 냐 , 그  다 음에 1,000만원, 

2 ,000만원 정 도  되 면 은  저희돌이 그 것 을  이 

제 교 육 부 하 고  협 의 하 는  과정에서 우 리 가  

이제 자체 부 대 시 설 로  쓸  수 가  있 겠 지 만 은  

그 것 도  벌써 한 10었가 넘 어 가 지 고  한 5,000  

만원, 6 ,000만원 된 다면 교육 부 에 서  그 것 을  

저 희 들 한 테  쓰 라 고  안할 것 같 습 니 다 . 그래

서 지 금  약 한 8換  정도의 낙찰울을 최고 

한 도 액 으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⑩  조 일 환  위원

그럼 제 가  질 문 한  것을 시 간 도  그래서 정 

리롤 하 겠 습 니 다 .

국 장 님 , 제 가  집행청 직원들이 일도 많 

고, 참 밤 새게 하는데 뭐 일만 자 꾸 만  해 

달래서 대단히 죄 송 합 니 다 만 은 , 그러면 

2001학년도에 여기에 대 한  조례 제 5장 제 34 

조에 의해서 공 유 재 산  처 분  취독에 관 한  거 

에 연 도 계 획 을  2002년 도 는  세워 서 , 세워서 

연도 말 이전 에 , 이전에 교 육 위 원 회 에 도  한 

부씩 해 주 시 도 룩 , 이렇게 부 탁 을  올 리 고 , 

두  번 째 는  여기에 말 한  대 로  연간계획 서 라  

도  이렇게 세워 주 시 면 은 , 아, 짐 작 은  한다 

이 거 죠 , 그 리 고  되 도 록 , 되도록이 아니라 

앞 으 로 는  필히 의안이 한 데 로 ， 이렇게 좀 

제 가  요 청 을  합 니 다 , 요 구 를  합니다.

아 까  김 과 장 님 , 무 슨  말 씀 하 실 ... . . .

•  기 획 관 리 과 장  김 진 성

기 획 관 리 과 장  김진성 입니다.

여러 가지 로  지 적해 주셨는 데  제 가  하나 

하 나  간단 간단하게 말 씀 율  올 리 겠 습 니 다 .

저희돌이 주요사업 설 명 자 료 를  좀  늦게 

돌 려 드 린  이 유 는 , 사 항 설 명 서 가  인쇄가 먼 

저 나 옵 니 다 . 먼저 나 오 는 , 인 쇄 하 면 은  저 

희들이 매긴 페 이 지 가  를 려 집 니 다 . 이 페이 

지 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 

습 니 다 . 그래서 인쇄 나 오 는  대로 드 리 고 자  

이렇게 늦 어 졌 고 , 저희들이 에 산  짜는 것은 

이 번 에 , 솔직히 애기해서 지방채의 규 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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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이런 것울 정식 공 문 울  받고 짜 지 률  

못 할  정 도로 급하게 짰 습 니 다 . 저희들이 전 

화로 알아봐서 그 것 을  토 요 일 날  오후에 늦 

게 봐서 일요 일 날  작 업 을  해서 월 요 일 날  인 

쇄에 들 어 가 는  그런 과 정 을  겪었기 때문에 

그 렇 고 , 또  하 나  연 간 계 획 이 나  중장기계획 

에 대해서 말 씀 을  하셨는데 사실 이 학교설 

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급 당 지 표 롤  

낮추는 것은 중 장 기 계 획 에  완전히 되어 있 

습 니 다 . 그 것 을  무 계 획 하 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 니 고 , 지 금  나둬 드 린  비전 21에 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 와  있고, 2004년까 

지 0ECE 수준의 교 육 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에 나 와  있고, 2010년까지 자 체 로  또  

저희들이 나 름 대 로  또  세 워 놓 은  계획이 있 

습 니 다 . 그 것 은  타  도에 저희들이 월씬 앞 

서 갑 니 다 . 그래서 저회돌이 2010년 장기계 

획 도  사 실 상  초  • 중 은  이미 30명 , 고 등 학 교  

는  35명, 2004년까지 계획이 교 육 부 는  고 둥  

학 교  35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희 들  나 

름 대 로  2010년까지 35명 세웠던 것이 이번 

에 교 육 부  지침에 이렇게 바위면서 이렇게 

졌는데, 이 부분에 대 해 서 는  아 까  관 리 국 장  

께 서 도  얘기 했듯이 사 실 상  교육부에 보 고  

를  해서 교 육 부 에 서 , 너희 학 교  2개 지어 

라, 교실 몇 칸 지 어 라 , 라는 허락이 떨어 

지 고  그  돈이 내 려 오 는  것 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 은  미리 울  수 가  전혀 없었던 

일이고, 타 도 가  저 희 들 보 다  앞서가는 것은 

타  도 도  저 희 와  똑 같 은  실정 입 니 다 , 똑 같 은  

실정인데 타  도 는  교 육 위 원 회 를  긴 급 회 의 롤

소 집 울  해서 5일만에 관전히 이 것 읊  퉁 과 룰  

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 리 보 다  빠 른  거지, 

저 희 보 다  결 코  며칠 더 빠 른  사항이 아닙니 

다.

그 리 고  도의 회 에  27일날 이 것 을  승인해 

주 도 록  되어 있 었 습 니 다 .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회 하 고 도  긴밀히 협 조 를  해서 예전에 

없던, 관례에 없이 도 정 질 문 울  뒤 로  돌리면 

서까지 저 희 들  에 산 을  먼저 심 사 률  해서 17 

일날 의 결 을  해 주 는  것 으 로  지 금  계 획올 

잡았 습 니 다 . 이 것 은  왜 그 러 냐  하면 아시다 

시피 동절기 공 사  중 지에 단  열 훌 도  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 훌 이 라 도  

앞당겨 달 라 고  사 정 을  해서 도 의 회 에 서 도  

이렇게 해 주 고  있다 는  것 을  말 씀 을  드리면 

서, 저 희 들  나 름 대 로 는  최 선 을  다  했 습 니 다  

만은 여러 가지 흡족하지 못하 신  점이 있올 

것이고,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같 은  것도 말씀 

하신 대 로  미리 내 드 려 야  되는데 이련 것 

은  전허 예상치 못 한  부 분 이 었 고 , 저 희 들  

계 획 과 는  동떨 어 진  일이었기 때 문 에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금 차  계획에 들 

어가지 않으 면 은  이미 교육 부 에  이런 것을 

우 리 가  계 획 을  내지 않고서 채 무 를  얻기 싫 

다 해서 빠뜨려 놓 으 면 은  타  도 는  이번에 

이런 계 획 으 로  전국에 1조  2 ,000억 정도의 

지 방 채 가  이 루 어 집 니 다 . 그럼 충 북 만  빠졌 

을 경우에 충 북 은  장 차  계 획 을  추 가 로  율린 

다는 것도 말이 안 되 는  소 리 고 , 돈 을  못 

따 오 면 은  충 복 만  쳐 지 는  것 입 니 다 . 그래 그 

런 쪽에서 이번 에 산 심 사 룹  너 그 럽 게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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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 랍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제 가  말 씀 드 리 는  것 을  자 꾸  오 해 를  하시 

는  것 같아 요 .
- - - f

이번에 긴 급 조 치 한  거 그 것 을  말씀드린 

것이 아 니 고 , 또  과 장 님 께 서  비전 21이다, 

그  계획서 저 도  봤 습 니 다 . 그 것 은  34조에 

있어요. 연 간 계 획 으 로  해서 교 육 위 원 회  의 

결읊 거 쳐 야  된 다  이 거 에 요 , 의 결 울 . 그것 

은  보 고 고 , 업 무 보 고 고 ， 의 결 을  거 쳐 야  된 

다  이 거 죠 , 의 결 을  안 거 쳤 잖 아 요 . 그러니 

까  이 것 을  왜 그 러 느 냐 , 지 금 과  같이 이런 

애 기 가  없 어 지 려 고  그 러 는  거 예 요 . 연간계 

획 올  무 래 도  학 교 설 립 이 라 든 가 , 중 요 한  

거, 그때 발 생 하 는  것 은  그 때 에  작 은  것은 

몰아서 다시 승 인 을  얻으면 되 는  거고, 큰  

줄 거 리 , 장 기 계 획 , 중 장 기 계 획 은  그  당해연 

도에 내 년 도 에  무 슨  사 업 을  한 다 는  게 시설 

이 고  예산이 안 나 옵 니 까 ? 그때에 이 하라, 

저 는  이 조 례 률  그 렇 게  압니다. 그래 그것 

읊 요 구 하 는  것 이 지 , 긴급한데 우 리 가  죽 도  

록  하면 조  위 원 은  맨 날  이 러 니 , 그게 아니 

예요, 오해하지 마 세 요 . 오해하지 마 시 고 ， 

제 가  들 으 로  제 가  이제 당 부 말 씀 을  올 렸 는  

데 이 것 을  앞 으 로  시간이 없기 때문 에  제 가  

조 금 만  설 명 말 씀 , 조 금 만  설 명 을  부 탁 을  드 

리 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 세 요 , 5페 이 지 .

사항별 설명서에 5페 이 지 , 비 법 정 전 입 금  

삭 감 내 역 이 라 고  있어 요 .

(관 계 관  석에서 “ 10페 이 지 에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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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하고 말 함 》

10페 이 지 에  있습니까? 아, 미 안 합 니 다 .

10페이지 사 항 설 명 서 에  있나요?

⑩  총 무 과 장  신 춘 우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습니다.

■  조 일 환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박 종 대  

예 ,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입 니 다 .

중앙에서 작년도에 그  단 가 가  1일 3,3期  

원 이 었 습 니 다 . 그런데 이번에 3,000원 으 로  

감액이 된 사 항 입 니 다 .

⑩  조 일 환  위원 

그 겁 니 까 ?

⑩  과 학 실 업 교 육 과 장  박 종 대  

예, 이 것 은  도 비 로  20%, 중앙에서 30%, 

우리 교 육청에서 30% 이 렇게 하 고  본인이 

20%暑  부 담 하 는  기 숙 사 비 입 니 다 .

⑩  조 일 환  위 원

그  다 음 에  마 지 막 으 로  제 가  이제 말씀을 

드 립 니 다 .

이 특 별 교 부 금 이 라 는  것 은  그 야 말 로  특별 

입니다, 그렇죠?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⑩  조 일 환  위원

그런데 어 느  교 육 기 관 에 는  작 년 에 도  특별 

교부금이 몇억, 금 년 에 도  몇억, 이런 데도 

있어 요 , 그 것 은  제 가  들어서 압니다, 그래 

서 특 별 교 부 금 은  어 디 서 , 우리 시체 말로 

위에서 지원금이 떨 어 졌 더 라 도  여기서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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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요 청 하 는  형식 아 닙 니 까 , 형 식은. 그 

래서 정규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감 당 을  못 하 지 만 은  제 가  정우택 의 왼 이 나  

김 종 호  의왼께 실례 말씀 불 구 하 고  제 가  드  

린 것이 그 겁 니 다 . 예 산 은  교육부에 무 슨  

예산이 있 더 라 도  우리 교 육 현 장 을  형평에 

맞게 좀  해 주 십 시 오 , 많이 따 주 시 는 데 . 

그 런데 이런 것이 항 간 에 는  상 당 한  항변성 

이 있어 요 . 어 디 는  이뼈서 더 주 는  거냐, 

무 슨  교 실  지 어 주 는  게 아녀, 특 별 교 부 금 » 

특 별 교 부 금 , 몇 억 씩 , 몇억씩. 그래서 이러 

한 특 별 교 부 금 의  신 청 은  앞으로 상당히 형 

평성 유 지 나  이런 것 을  해 야 지 , 그  학교만 

그 러 면 , 다 른  학 교 들 은  정말 위 축 되 죠 . 이 

런 것 을  부탁드리 면 서  제 질 의 를  마 치 겠 습  

니 다 .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기 획 관 리 국 장 입 니 다  .

조 일 환  위원님께서 공 유 재 산  관리계획 변 

경에 대해서 지 적 을  해 주시면서 본  계 획 은  

그 래 도  1년치 계 획 을  사전에 승 인 을  받 아 야  

되지 않느냐, 이 것 을  하지 않은 것 은  조례 

위 반 이 다 , 라고 지 적 을  해 주 셨 고 , 연간 시 

설 계 획 이 나  인사계획에 대 해 서 도  사전에 위 

원 들 한 테  자 료 를  제 출 하 든 가  이렇게 주 문 을  

하시면서 지방채 에  대 해 서 는  가장 금 리 가  

낮은 부 분 은  공 개 를  해서 기채 를  할 수  있 

는  방 안 을  강구해 보 라 는  위 왼 님 들  말씀이 

계 시 면 서 , 또  저희들이 에 산 을  운 영 하 는  과' 

정에서 절감액이 어 느  정도인지 현 황 을  제 

출해 달 라 고  말 씀 하 셨 습 니 다 . 또 한 , 교 실 중

촉 문 제 를  우 려 하시면서 그 다 소  수업에 대 

체 안 을  강 구 해 서 라 도  교실의 중 축 문 제 에  대 

해 서 는  완고하게 좀 지어 주 시 라 는  그런 말 

씀 과  함께 지 도 •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 탁 도  아주 해 주 셨 고 ， 그  다음에 시 • 도 

지 원 인 력 은  일 률 적 으 로  좀 조정해서 될■용하 

는  방안도 제 출 을  해 주 셨 습 니 다 . 더불어 

2001학년도의 조례에 의해서 관 리 계 획 이 나  

시설계획에 대 해 서 는  연 간 계 획 을  수립해서 

꼭  의회에 제 출해 달 라 는  부 탁 가  함께 특별 

교 부 금 을  형평성 있게 좀  조정 신청해서 집 

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 었 습 니 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용  중에서 저 

희들이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을  저희들이 늦게 

제 출 한  것에 대 해 서 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  

립니다.

연간 시 설 계 획 이 나  인사계획 부 분 은  저희 

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알아 

블  수  있을 정도의 아 웃 트 라 인 이 라 도  좀  저 

희들이 작성이 될 수  있 으 면 은  반드시 제출 

을  해 드 리 는 데 , 사 실 상  저 희 들 로 서 는  이게 

부담이 갑니다. 왜 그 러 냐  하 면 은 , 연간계 

획 을  세 부 적 으 로  나 오 기 는  상당히 어렵습니 

다. 그 러 나  하 여 튼  저희들이 최 선 읊  다해서 

제 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 력 을  해 보겠습니 

다.

다만,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이자부담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이자올이 전

까 지 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 씀과 함 

께 ， 입찰제도 기 채 방 안 을  저 희 들 한 테  제안 

하셨는데 이것이 사 무 감 사  이전에 그  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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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사실상 저 

희들이 어느 기관에서 기채를 하느냐의 여 

부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를 해 주 

시면은 저희들이 그  자금•이 필요할 그 적정 

시기에 얼마토,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할 것 

인가는 여러 금융기관을 저회들이 통털어서 
봐 가지고, 비록 우리와 ■금•고계약이 안된 

능협이라도 염려하시는 대로 가장 낮은 금 

융기관율 찾아서 계약울 할까,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제를 요 

청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 

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실중축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위 

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기간에 안전사고문 

제, 그 다음에 또 내구연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리률 해서 보다 쾌적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OECD 수준의 35명으로 하는 과 

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 주 

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 

는 교실 11개를 중축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조금을 주어 

서 내년도 2002년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고의 지원인력율 인문학교로 활 

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방안읊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그 형평성 문제는 

과거부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 

고 저희들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마다 

상당히 그 위편님들이 요구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고려를 하는 가정에서 다소 저희들 

이 위원님들한테 만족한 그 집행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참 미안하 

게 생각하고, 이것이 참 여러 지역이 나둬 

져 있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형평성 있는 특별 

교부금이 지원 •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말씀 드리겠 

습니 다.
남은 것은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속개를 하고 풀나고 점심을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속개를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⑩ 이기수 위원

질의하실 게 많지 않으시면.........

⑩ 위원장 이충원

저는 이제까지 한 것올 정리하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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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는데, 답변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편님들이 한 것올 정리를 해 드리는 

쪽이 강합니다.

⑩ 이기수 위원 

마치고 하시표.

⑩ 위원장 이충원 

편찮으시 겠어요, 어떠 시겠어요?

⑩ 이상일 위원

골쎄 제 생각에는 마치고 하시는 게 좋겠 

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어떠세요, 관계관들 참석해 주셨는데.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좋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은 제가 몇가지를 여뭐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채가 지금 320억 편성했는 

데, 67페이지 보면 거기 나옵니다， 지방채 

조서에 대한 내용이.

우선 관련법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제 

35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 

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 

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 

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조일환 위원님이 즉 말씀을 하 

셨습니다.

아마도 이 조항 때문에 별도 안건이 아닌 

추경예산안으로 지방채 327억에 대한 내용 

이 율라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하위법령인 지방재 

정법시행령 33조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보 

다 구체적으토 나와 있습니다. 3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대한, “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 

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 

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액의 금액, 채무의 

상환 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해야 한 다.” 

이렇게 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67쪽 보면은요,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즉 

학급중설에 따른 교실을 지으려고 아까 능 

협에서 지금 7.9%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제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앞 

으로도 거기다 금융기관의 명을 표시를 안 

해 렸더라면 이런 논란이 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그럴 수 없겠지만은 언제 갚는다는 

계획, 몇 년에 걸쳐서 갚아야 한다든가，원 

금과 이자는 각각 얼마씩 상환한다는 둥의 

대충 윤팍•적인 것이라도 저희에게 쥐어 렸 

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빚 얻어 쓰는 거다, 지금 시 

중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충이라도, 확정하기가 어렵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라도 이것이 현금 

으로 원금을 내고 산환해 줄 지 모르니까 

이것은 못했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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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제 

30조4에 보면은, 연차별 상환계획서 조서까 

지도 예산안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 때 

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해 주셨어야 

좀 품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 

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자꾸 여기서 논의가 

되느냐 하면요, 교육정책마저도 정치원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갈광질광 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을 자꾸 얘기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발씀을 드리면, 사실 제작년 

인가 정년퇴임 한다는 분 집니까 뭐라고 그 

러죠, 그거 해 준다더니 우리 돈으로 다 이 

자 지금 60억인가 작년에 했장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련 에기가 나오지 않나, 사실 걱정이 되 

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 

육청은 얼마입니까, 1,298억원, 대략 무려 

1,3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많은 빚을 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각자가 다 ‘말씀하 

시는 게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 

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율 드리겠습니다.

U 쪽 봐 주세요. ^ 쪽  보면은요, 이것도 

모른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도 제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 

냐 하는 에긴테 에비비 전용에 관한 겁니 

다. 어떠세요, 예비비라는 게 애초에 만든 

본에산 했을 때 抄« 이상이표, 3쏴 몇 »입니 

까，1(於?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0.5%입니다.

⑩ 위원장 어충원

0.5었, 이번 추경은 그 내용 자체가 정부 

방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즉한 교실울 즘축하느라 펼 

요한 사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방채도 없고, 또 보니까 예비비도 23억 

이상을 돌려서 시설비 재원으로 한다는 내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맞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똑수활동비 말고는 전용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가 247억이 남는 

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문제 

입니다. 나라 돈도 돈입니다，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얻어다가 결국 이제까지 보 

면 이자는 갚아야 되는 이런 기현상, 웃지 

못할 년센스가 있습니다.

타 시 • 도가 전부 빌려 쓰는데 우리만 안 

할 게 워 있느냐, 예비비 두고서 빌려쓰면

[제m 화-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 145 -



[ 제 제 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됐지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막무가내 얘 

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좀 

지않은 사람의 업자가, 그렇지 않아요? 우 

선 어떤 든이든지 쓰고보자, 하는 식밖에 

되지 않나,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느냐, 뭐 그런 논리도 나 

올 수 있습니다.

대개 에비비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 

이 생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녁달 남았는데 대부분 가을에 래풍이 오겠 

죠 ，올 수 있겠죠, 예상하겠죠. 그런데 247 

억의 예비비를 한 서너달까지 예비비를 남 

겨두고 빚을 목 이렇게 400억 가까이 얻을 

필요가 있는가, 조금 줄이더라도 지방채를 

단 몇 푼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이렇 

게 보여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짜

놓은 것을 어 떻 게 .........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올리 겠습니 다, 말씀하시 면요.

⑩ 위원장 이충원 

간단히 해 주세요.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겨채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환방 

법, 뭐 상환기간，이런 것들이 좀 율라갔으 

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국정감사에 이것을 내도록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이 어차피 국가정

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침을 주 

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에도 그런 걸 내지 

말아라, 이것은 학교 학급당 지표로 내려오 

면서 돌어가는 기채는 그냥 기채액만 내주 

고, 상한기일 이런 것은 차추에 우리가 뭐 

쏠 때, 정말로 우리가 뭐쓰게 될 때 그때 

정하자, 아직은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내지 

말자,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는 저희가 전액읊 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2억 

에산 중에 36억이 이미 전반기 께 왔고, 후 

반기 것은 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이미 150억을 저희들 도 

는 지난 해에 인건비 잔액으로 상환을 한 

바 있습니다. 타 도는 상환한 도가 솔직히 

애기해서 불과 다섯 손가락도 안 콤힘니다.

충북만이 150억율 상환했는데, 물큰, 인 

건비가 교육부의 논리토 따지면은 고봉자가 

나가고 저봉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익이다，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은 어쨌른 그것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따지 

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교육재정 

이 그만큼 이득을 갖고 왔느냐 하는 것은 

중앙통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따지기 어렵 

고, 저희들 나름대로 양심것 150억을 갚았 

습니다, 갚았는데 그 부분도 전국에서는 정 

말 손가락에 꼼힐 정도의 숫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교육부에서 렸습니다, 

인센리브로. 저희 뭐쓴 거 얼마 해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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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앞으토 주겠다고 해서 웠는데，여기에 

예비비를 염려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2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갚는다 한들 

1,200여 .억원 중에 불과 몇 푼 되지 않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돈도 없 

이는 도교육청읊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국고에서 주 

는 돈 말고도 자체자원이 대략 한 많게는 

20억， 적게는 14억 정도의 자체자원이 또 

투입이 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에 저희돌이 30학급을 한다고 할 때 부지매 

입비가 3,500평밖에 안 나옵니다. 3,500평 

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지어서 운동장이 나 

오지 않고, 축구장도 미니축구장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후 학교롤 금년도에 두 개를 포함해서 이 

미 학교를 짓고 있는 학고도 있고 또 앞으 

로 질 것도 여섯, 일곱 개 학교가 필요하다 

면 7,80억 내지 100억은 금방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향후 그런 데 능동적으로 대 

처률 할 수 있기 때문에 200억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또 예비비를 당년도에 써 

라, 회계년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써라, 써 

라 하신다는 것도 사실상 예산의 경직성만 

강조하시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불용액을 

넘겨서 익년도에 또 부즉한 부분을 메워나 

가고 하는 예산의 탄력성 쪽에서는 좀더 우 

리가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이래

서 그 부분읊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년도 예산은 가능 

한이면 적절하게 써야지, 그것을 예비비를, 

동 예산을 이월하면서까지 기채를 한다는 

것은 결와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구체적 인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서 
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인데, 이 예산편성에 관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산때각수입이 13억이 조 

금 넘습니다，그렇죠? 13억 한 6,000억 되 

는 것 같은데, 대개 재산때각대금은 수입이 

발생된 지역교육청, 시 • 군에서 쓰게 괘 있 

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칙으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매각입니다, 보니까. 혜원학교 하고 하 

나는 그 고등학교에... 期페이지입니다. 그 

것을 지역청으로 일부 배정을 한 것으로 보 

입니다, 다 하지 않고. 지원액수를 대충 살 
펴보니까 타 시 • 군하고 비교해서 유난히 

어떤 교육청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지역청이기 때문 

에，이것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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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어면 거 에 기 하 시 는 지 ......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입니다.

덕산초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 . .

⑩ 위원장 이충원

전체적으로 내가 토탈 내 보니까 자꾸 어 

느 지 역을 지정해서 미 안합니다만은.. . . . .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덕산초 부분은 교문 부분이 들어갔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는 담장인데, 

담장 검 교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어 주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게 됐습 

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게 전체적으로 내 보시면 어떤 교육청

은 토탈이..........

⑩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작물 같은 것도 다 보상이 되기 때 

문에, 예를 들어서 덕산초 하면 그 교문도 

보상을 해 줄 때 다 그 값을 쳐 줍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충주공고에 도로편입 보상내용 

입니다.

이 보상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주토 지금 여기의 토지매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 

되거나 하는, 주로 그렇게 도시계획이

⑩ 위원장 이충원 

아니, 충주공고 거.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충주시청 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충주시청, 미안하지만 국장님, 그 공고 

가 보셨습니까?

⑩ 기펙S 려국장 이장길 

못 가 봤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못 가 보셨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⑩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앞에 정문에서 도로가 몇 차선 

인지 이것은 모르실테니까, 저는 요새 돌아 

다녀 봅니다.

정문 앞이 4차선입니다， 이거I. 4차선인 

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내 

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대부분인 1,500 내 

지 1,700평 정도, 정확히 제가 재보지 않았 

습니다만은 대충 보니까 1,500평 정도, 정 

문에서 보니까 1,500 내지 1,600백평 정도 

가 충주공고 토지로 땅값이 대충 제가 제 

머리로 계산해 봐도 20억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1,500평에서 1,600평, 들어간 거 말고 점 

유하고 있는 거,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 

충주시에서 20년 가까이 보상을 안해 주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년 이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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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는 것울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 

년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토 

지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헤서 좀 노력을 해 

보셨는지, 왜 그런고 하면, 지들 땅을 우리 

가 쓰면 벼 락같이 받아내 려 고 하면 서 우 리 

땅은 왜 20년 가까이 20억 재산 정도를 한 

푼도 보상을 안 했나.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산관리률 함에 있어서 

엄격히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소유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과 

거 관례서부터, 아니면은 어떠한 신훔 도시 

계획에서부터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이 

런 데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제 편입되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시청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반 관사하고 교육부 

관사가 분리되는 과정 이전부터 이제 점유 

되고 있거나, 이런 재산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사실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로 일반관사 하고 

저희들 하고 그 이해관계가 틀려서 이제 시 

청에서 필요한 재산은 빨리 돌려달라, 그 

대신 대타로 될 주겠다,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했 

지만 그쪽 예산사정에 의해서 또 못 주는 

것도 있고, 특히 그것이 도로나 구교나 어 

차 피 .... . .

⑩ 위원장 이충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한번 

노력을 해 보셨나, 공문을 했다든지, 왜 그

러느냐 하면 당장 사람들 주도 않해요, 없 

어요. 그래도 한번 일단 서류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해 놔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에기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이번에 188평이죠? 관계관 참석하셨나요? 

188평 정도 땅이 지금 얼마 보상금이 있는 

가 하면 1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800정도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아마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 

반 관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점유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반대 현상에 있는 경우 

에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한번 

그것이 상대기반이 예산이 편성괘서 매각, 

또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목 적극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재산매각대금 예산편성 내역에 들어와 있 

기 때문에 제가 여뭐보는 거고, 충주공고에 

관한 거 시청에서 1 억 3,700을 이번에 보상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함께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읊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것을 서면이라도 이것을 내♦으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재131화-재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 149 -



[제131회-제2차 매산 • 결산소위원회]

과■장님, 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3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현%읊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왕을 파악하고 그 추진현：황을 말씀, 보 

고드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전체적으로 지금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재산을 파악을 하 

셔 가지고 일단은 한번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우리가 남의 것 점유하고 있으면 벼락같 

이 달라고 그럴멘데 뭐.

그 다음에 역시 국장님한테 여줘보는 건 

데 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번에 변호사 수임료를 

중액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적으로 계류돼 있는 집행 

비가 얼마가 괘요?

지금 와서 그것을 중액을 한다고 그러 

면 ... 변호사 수임료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현장이 많다보니까 상 

당히 많은 소송 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년, 4년, 어떤 것은 단기간에도 되 

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변호사들 

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당초에 우리가 착수

금 범위 내에서 지급올 합니다. 그래서 지 

면 그걸로 풀나는 것이고, 이기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있듯이 착수금 외 사례금을 지 

급율 해야 되！요. 그것이 변호사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번에 저희들이 소송의 몇 건을 이기다 보니 

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이긴 부분의 사래금을 지곱하 

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550만원을 넣

⑩ 위원장 이충원

가만있어 보세요. 져야 더 나가는 거 아 

니 예요?

⑯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 

하도록 되 어 있습니 다.

•  위원장 이충원

승소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 

갔다 이거죠?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런데 이것이 더 깊이 말씀드리면, 

좀더 깊이 말씀드리면, 저희돌이 과학교육 

원 신축공사 할 때에 저희들이 대금지급 관 

계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 

희들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고, 다 

시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이겨서 그 

소송 사례금을 주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예, 이해률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 보 고, . . * . ,

— 150 -



[제131회-재2차 예산 • 결산소위원寒！)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 

가, 9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분들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 

종합적인 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t

다목적강당 신축비 추경어】 관한 겁니다.

94페이지요, 청주 • 제천교육청 관내 학교 

강당신축에 대한 건데 청주관내 학교는 청 

주 남중이고, 그렇죠?

⑩  기획a 리국장 이장길 

예, 아뇨 그 94페이지에 있는 다목적 교 

실은 서운중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達■쎄요, 그 다음에 119쪽 하고 두 개 연 

관이 되는 겁니다, 119쪽, 그렇죠?

⑩  기휙관리국장 이장길 

동명 초등학교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제천지역 학교는 동명초등학교로 제가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처음 일부가 

확보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것은, 

뭐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일선학교에서 블 수 있는 강당 

정도라면 대개 10억에서 12억, 이래야 제대 

로 됩니다, 저거.

좀 나은 시설을 하게 되면 10억 정도 든 

다고 요새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애 당 초 에 는  청주 남 

중이 12억 정도, 그 렇 죠 ? 동 명 초 가  9억 정 

도  넘게 예 산을 요 구 한  것 으 로  제 가  기억하 

고  있습니다, 예 산 요 구 가 .

아 마 도  그  두 군데 교육청이 지 금 쯤  설계 

용역 발주를 한 것 으 로  알고 있는데, 그렇

죠?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그 것 은  지 금  확•인울 아직 못 하 고  있습니 

다.

⑩ 위 원 장  이 충 원

건 축 비 를  도대체 얼 마를 잡고서 설 계 주 문  

을  했는지.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이 장 길

그 것 은  제 가  말 씀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그 것 은  아 까도 위 원님들이 그 것 을  한번 

지 적 을  해 주셔서 아 까  우리 보 조 금 , 특별 

금  관련 지침이 변경께서 이 것 도  그  맥락의 

하 나 인 데 , 당초에 교 육 부 에 서  시달된 금액 

만 가 지 고  우리 자체 예 산 을  포 함  안 시키 

는 것 으 로  했 다 가  보 조 금 관 리 규 정 이  바위어 

가 지 고  이거 10% 정 도 를  더 넣는 건테 사실 

상  저희들이 t다목적 강 당 을  여러 위 원 님 들  

도  그 렇 고  학 부 형 님 들 도  그 렇 고  지 을  때마 

다  모 처럼만에 한번 짓 는  거 니 까  좀 넓게 

짓자, 이런 말 씀 을  망이 듣습 니 다 .

그 런 데  저희들이 강당에 또  루 자 를  질 때 

마다 가산을 하 다 보 면  좀 어 려 옴 도  있고 그 

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방 침은 특 별 교 부  

금  내 려 온  것을 기 준 으 로  해서 했 었 습 니 다 . 

그 런데 부독이 해서 10방률 더 없져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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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툴 반납하지 않고 알차게 저희들이 집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만 설계비 

는 이것이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령 당 

초 예산으로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10% 가 

산된 금액으로 비율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 

야 될 것으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6,800만원씩 똑같이 준 거죠 , 양 

쪽에.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일반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는 같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우리가 보통 물어봐도요 6,500 정도의 강 

당을 못 진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플러스조, 그러니까 먼저 있던 금액에 6 

억 5,000에다가 플러스 된 겁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1회 추경 심의 

할 때에 관리국장 답변이 “강당같은 시설은 

진장사항이니까, 저희가 의혹을 받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국고 내려온 만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지 

방비는 안 보래주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잘못 알았는지.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이것은 원칙론일 수 있습니다, 제가.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 

서 사과말씀읊 드렸죠, 당초에 저희들이 그 

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관련 규정이 교 

육부하고 전부 1,000만원 이상을 전부 협의 

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경돼서 죄송하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련 맥락으로 양해 

를 해 주십시오.

⑩ 위원장 이충원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는 아주 어렵게 어 

렵게 지방비를 보태서 누가 워라고 하더라 

도 이제까지 지신 것은 번듯하게 잘 지었어 

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타의 구체적인 것은 다들 말씀을 하셨 

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 렸으면 

하는 하나의 주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을 재촉구 하는 의미 

가 있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 없으시죠? 

⑩ 김광수 위원

예, 제가 한마디.........

⑩ 위원장 이충원

•  김광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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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 야겠데요.

교육인적자왼부에서 진장하고 있는 사립 

릭•교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충 

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거.

⑩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조건이 좀 있습니 

다.

적립금을 기준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하 

고, 그 다음에 15%의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현재 또 시설기준이라든가 이 

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중에서 신 

청올 할 경우 교육감이 다시 검토해서 신청 

을 할 경우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 

읊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인정을 하되, 학 

생선발편이나 교과과정 편성편을 학교에 되 

롤려 주겠다, 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들의 학교법인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현재 

법정 부담금을 100% 부담하기도 어려운 실 

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3배 이상 납부할 수 

있는, 그 전입금을 부담할 법인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 

지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청된 법인은 없습 

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설해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부담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읊 할 수 있는 학

교법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읊 해 

봅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 “에” 하는 위원 있음》

지끔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거의 장장 3 

시간을 질의 • 응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 

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쪽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추경에산을 손질을 해 

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휴회를 할 

까요,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할까요, 어떻겠 

어요?

⑩ 조일환 위원

이것은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이 들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최종.........

⑩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토 하고, 그렇 

게 하고, 이어서 이것을 들내고 점심을 잡 

수실 건가, 그렇지 않으 면 ......

⑩ 조일환 위원

골째요, 계수조정이 그렇게 바로 들나겠 

어요? 지금 12시 40분인데.

⑩ 위원장 이충원 

어떠세요, 위원님들?

⑩ 간사 이기수

10분간 휴회률 해서 계수조정이 가능하면 

다시 속개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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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수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이제 휴회률 해서 점심식사률 하고 와서 계 

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좀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집행청에서 오신 여러 관계관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점심시간이 벌써 지나고 했는데, 제 운영 

이 잘못돼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그 의 

에 속개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점심 후 

에 재차 속개률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테니 

그저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 

지 않나..........

이따가 마지막에 이 자리를 내려갈 때 말 

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또 여기 집행 

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 

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적 

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여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조금 정중해 주셨으면 하는 게 ... 

다만 우리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중히 대답하 

는 건데 제 삼자가 듣기에 조금 감정이 어 

린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부 

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앞으로 서로가 좀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제가 합니다.

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좌석

[재131회-재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I

에서 사적인 감정 비슷하게 서로 얽히면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읊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률 본 제 불찰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 

습니 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⑩ 위원장 이충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1〇분간 논의한 결과 좀 시간의 여 

유를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 

셔서 점심이 들난 뒤에 2시 반에 이 자리에 

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⑩ 위원장 이충원 

에정 시간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된 것 같은데 속개률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r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 2W1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 

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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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 정예산안 

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예산 각각 

9,256억 7,563만 4,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직접 협조해 주 

시고 심도있게 에산읊 심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읊 전합

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단히 애를 쓰 

신 집행청의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 

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계수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실무자 관계관께 대단히 고맙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청에서 혹여 무슨 뭐 말씀하 

실 게 있으면 들으로 한 말 #  해 주시면 품 

겠는데, 있으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

본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특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읊 전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 

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성실히 반영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응 중에서 충실치 못 

한 답변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일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대해서 질의 *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평 

소와 같이 목소리가 다소 높은 편인데도 불 

구하고 목소리가 좀 높게 표현이 돼서 위원 

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 

니다. 죄송합니다.

⑩ 위원장 이충원

이상으로 예 산 • 결산소위원희 활동올 마 

〇과 아율러, 제2차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산 

희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 

렸지만은 이번 소위원희 책임을 맡은 저토 

서는 역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읊 합니 

다.

성격상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우리 공적 

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적인 것으 

로 몰나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내외 간에도 서로 이런저런 얘기 

가 오고갈 수 있는데 들나면 그만인 것 같 

고,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견은 공적인 의건 

으로써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언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는 반목같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충북교육을 위해서 저희 

들이 그저 좋은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 

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고, 회의가 들나면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으 

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어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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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렇게 해 주시기률 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빌어마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 고답습니다.

(15시 22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8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예산• 결사소위원회 의사일정(별첨 1》

※ 별 책 부 록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본회의(별책 1)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본회의(별책 2》

-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별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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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별첨 1)

4131회 입시회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

〇가간 ： 2001. 8. 29《수》，8. 31《금》/  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8. 29.(수)

⑩ 12:(K卜

〇 4 1 차 예 산 • 결산소위원회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2001. 8. 3◎.《목》

•  11:00〜
〇 현장방문

2001. 8. 31.(금)

•  10:0◎〜

〇 칭2차 빼산 * 결산소위項회

-  2001년도충청북도교욱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2회추가점정매산안(심사 • 의결)

•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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